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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한 나라의 재정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재정지출만을 고려하고 있는데,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해주는 조세지출 또한 재정지출과 마찬가지로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기본으로 재정

지출에 조세지출을 포함하여 전체 재정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중앙정부의 재정

지출은 386조원인데 여기에 조세지출 35조원을 더하면 422조원 규모로 확대됩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는 저출산 ․ 고령화, 소득양극화 심화 등으로 인해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모두 빠른 속도로 예산소요가 증가하고 전체 규모가 상당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재정은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이 각각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로 이원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종합적인 관리가 어렵고 제도설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아동 관련 복지제도의 경우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모두 확대되는 추세이며,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우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모두 지원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모두 동원하여 출산율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

하지만, 수요자인 가구 입장에서 복지혜택이 어느 정도 귀속되는지 계량화가 어려워 

정부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아동 관련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개별 가구 입장에서 소득

계층별 복지혜택을 간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분석결과와 다른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현행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았습니다. 본 보고서가 향후 복지재정 관련 제도개선 과정에서 활용되고 국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 6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 준 기





요 약 ∙ vii

  

1. 사회복지분야 지원현황 및 이원적 관리체계(2016년 예산기준)

2. 아동 관련 복지제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2015년 기준)

 자료: 가계동향조사자료(성명재외 3인, 2015)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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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시사점

 

❑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통합한 통계자료 구축을 필두로 하여, 향후 

복지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

◦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포괄한 복지분야 통합통계시스템 구축 필요

◦ 이를 바탕으로 수요자인 가구 측면에서 복지혜택과 지원액을 파악하고, 

복지제도별로 평가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전체적으로 제도를 평가할 필요

❑ 동일한 정책대상에 대해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이 모두 지원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전체 규모에 대한 효과성 및 재정지출로 일원화하는 방안 검토

◦ 영유아(만0~5세) 아동 부양가구는 조세지출(자녀세액공제 또는 자녀장려금)

과 재정지출(가정양육수당 또는 보육료지원)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데, 

가구당 지원되는 총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

◦ 조세지출은 그 규모와 정책대상을 추정하기가 어렵고 제도폐지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 동일 대상에 대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이 모두 지원되는 항목의 

경우 재정지출로 지원이 가능하면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일원화하는 방안

❑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조세지출로 관리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경우, 현금지급분을 복지재정 지출예산으로 관리하는 방안 검토 가능 

◦ 세출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미국 ․ 영국 등과 

같이 세출에 포함시킬 경우, 동 항목들이 복지 재정지출로 집계 ․ 관리되어 

예 ․ 결산시 엄밀한 검토가 가능하고, 보다 정확한 복지규모 산정 가능

－ 미국과 영국은 EITC ․ CTC 지급액 중 세금감면분은 조세지출로(deduction 

of receipts), 나머지 현금 지급분은 지출(outlays)로 각각 관리

◦ 동 방식으로 회계방식 전환 시, 기존 장려금 규모(2015년 1.7조원)만큼 

중앙정부의 총수입(내국세)과 총지출이 각각 증가하여 지방 관련 교부

금도 함께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

－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 3,200억원 증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

국세의 20.27%) 3,370억원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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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하여 국가재정을 압박하는 현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조세지출1)을 포함하여 재정지출 현황 및 복지제도 문제점을 살펴보고 주요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실증분석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저출산 ․ 고령화, 소득 양극화 등으로 인해 빠르게 증가하는 복지지출은 중장기

적으로 국가재정 운용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상황

◦ 정부지출은 통상 재정지출 규모만을 고려하고 있으나,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

시켜주는 조세지출 또한 재정지출과 마찬가지로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침

◦ 규모가 큰 복지재정은 재정지출항목(보건복지부 중심)과 조세지출항목(기획

재정부 중심)이 이원적으로 관리되어 개별 사업에 대해서만 관리가 이루어지는 

등 전체적인 통계집계 및 평가가 부족하여 효율적인 제도설계가 어려움

2.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현황

❑ 중앙정부의 2016년 재정지출(정부예산기준) 규모는 386.4조원이며, 여기에 

조세지출액 35.3조원을 포함할 경우 전체 지출규모는 421.7조원으로 확대

◦ 2015년과 비교하여 재정지출액은 1.7조원 증가(0.4%)하고 조세지출액은 0.4조원 

감소(‒0.9%)하여, 전체적인 규모는 2015년 420.4조원 대비 0.3%인 1.4조원 증가

(단위: 조원, %)

’15년 

추경예산(A)

’16년 예산

(B)

증감

B — A 증가율

재정지출액(정부예산) 384.7 386.4 1.7 0.4

조세지출액 35.7 35.3 –0.4 –0.9

합 계 420.4 421.7 1.4 0.3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조세지출을 포함한 재정지출 개요: 2016년

1) 조세지출은 특정 분야 및 특정 경제행위를 지원 또는 장려하기 위해 부담해야 할 세금을 경감시

켜주는 것으로, 정부지출이라는 점에서는 재정지출(예산)과 크게 차이가 없음. 다만, 조세지출은 

그 규모와 수혜대상을 추정하는 것이 어려워 재정지출보다 관리가 어렵고, 법률(주로 조세특례제

한법)로 규정되어 있어 정책목적을 달성하더라도 조세지출제도를 폐지하기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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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 사회복지분야2)는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모두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왔고 전체 지출 규모 또한 2016년 123조원으로 상당한 수준

◦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액은 2009년 67.8조원에서 2016년 112.4조원으로 연

평균 7.5%씩 증가하였고, 복지 조세지출액은 동 기간 동안 연 6.3%씩 성장

－ 동 기간 동안 전체 재정지출(3.6%)과 조세지출(1.9%) 증가율을 상회

◦ 2016년 기준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합계는 123조원으로, 전체  

지출 합계액(421.7조원)의 29.2%를 차지하는 등 그 규모가 상당

(단위: 조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재정지출액     (A) 67.8 73.9 78.9 84.8 88.7 97.2 105.3 112.4 7.5

조세지출액     (B) 6.9 6.6 5.3 8.0 7.7 8.0 9.8 10.6 6.3

합 계 (A+B) 74.7 80.5 84.2 92.8 96.4 105.2 115.1 123.0 7.4

주: 1) 재정지출은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예산 ․ 기금의 지출에서 회계와 기금 간 내부거래 및 국채와 
차입금 상환 등의 보전거래를 제외한 것이며, 2013 ․ 2015년 예산액은 추경기준

   2) 2009~2011년 복지분야 조세지출액은 2012년부터 조세지출로 집계되기 시작한 ‘국민연
금보험료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舊 예금저축 소득공제)’를 제외한 조세지출액 수치

   3) 2009~2016년 동안 전체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3.6%, 1.9%로 같은 
기간 사회복지분야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작았음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액 및 조세지출액 추이: 2009~2016년

3. 현행 복지재정의 문제점

❑ 복지재정에 대한 관리가 조세지출(기획재정부 중심) 및 재정지출(보건복지부 

중심)에 따라 이원적으로 구분되어 있어, ①종합적인 관리가 어렵고 ②일부 

항목은 제도설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 조세지출 복지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복지 재정지출은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관리(자료관리, 제도개정 등)하고, 집행은 각각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

◦ 이원적 관리체계로 인해 종합적인 자료 집계 및 평가 등의 관리가 미흡하고, 

동일 복지대상에 대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이 모두 지원되지만 현황이 파악

되지 않아 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설계될 수 있음

2) 12대 분야별 예산을 기준으로 보건 ․ 복지 ․ 고용분야의 2016년 예산은 122.9조원이며, 16대 분야로 

예산을 구분하면 112.4조원은 사회복지분야, 보건분야 10.5조원으로 구분되는 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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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① 종합적인 관리 미흡)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포괄한 종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가운데, 중간점검 및 평가 없이 제도가 확대되어 왔음

◦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담당하는 제도에 대해서만 관련 통계를 집계하고 

관련 통계를 근거로 사업을 평가하는 등 종합적인 통계구축이 미비하고 

사업별로만 제도평가가 이루어지는 실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근로증가를 통한 탈수급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2014년부터 기초생보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양 제도를 관리하는 주무부처가 달라 관련 통계가 집계되지 않음

◦ 다중수혜가구와 관련한 기본 통계자료가 구축되지 않은 가운데, 복지사업에 

대한 중간점검 및 평가 없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

－ 자녀세액공제 등 일부 조세지출제도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을 수 있음

  

❑ (문제점② 비효율적인 제도설계 가능성) 동일한 정책대상에 대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종합적인 지원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부처에서 

개별 제도를 설계함에 따라, 복지제도 전체 차원에서는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조세지출 간, 재정지출 간에는 중복수혜를 제한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전체적으로는 통제수단이 미비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모두 부양자녀(만18세 미만)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도록 법률상 제한을 둠3)

－ 가정양육수당과 영유아 보육료지원 등도 양자택일4)

◦ 현금 지급되어 재정지출 성격이 강하지만 조세지출로 관리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회계처리방식 및 다른 복지제도와의 연계성 등에서 문제 발생

－ 국세청을 통해 징수된 소득세수가 세입예산에 편입되지 않고 바로 근로

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으로 지급되는 등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되고 있어, 

그 규모만큼 복지지출액이 과소 집계되는 등의 문제점 발생

3)「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0제2항에 따르면,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
4)「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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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복지제도에 대한 실증분석

가. 분석 대상 및 방법

❑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과 아동 관련 중앙부처의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앞서 지적된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함

◦ 조세지출은 근로장려금5) ․ 자녀장려금 ․ 자녀세액공제를, 재정지출은 가정양육

수당 ․ 영유아 보육료지원 ․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을 분석대상으로 삼음

－ 2016년 기준 6개 복지사업의 전체 예산규모는 13.7조원(지방정부분 포함)

◦ 가구를 중심으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제도의 수혜 여부와 종합적인 지원액 

수준을 소득계층별로 살펴봄
 

(단위: 억원)

법률근거 주무부처 시행부처 지원제도(2016년 예산)

조세지출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 국세청

근로장려금(13,018) 

자녀장려금(8,023)

자녀세액공제(12,399)

재정지출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가정양육수당(18,557)

영유아 보육료지원(44,278)

유아교육법 교육부 지방교육청 누리과정 보육료지원(40,250)

자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분석대상이 되는 아동 관련 복지제도 개요

❑ 성명재 외 3인(2015)의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연간화 

자료(4,904가구)를 토대로 주요 복지사업의 정책효과(소득계층별 복지편익, 

지니계수)를 NABO에서 간접적으로 추정하였음

◦ 성명재외 3인(2015)에서 추정한 자녀세액공제(자녀장려금과 양자택일 되도록 

NABO에서 재설계) 외의 나머지 5개 복지제도는 NABO 추정

－ 모의실험을 통해 복지사업의 지원대상 및 예산 규모를 산정하되, 추정치와 

예 ․ 결산 실적치 간 차이가 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보정작업을 수행

◦ 미시자료 분석을 통해 가구별로 지원받는 복지제도의 내역과 지원금액을 추정

하고, 가구인구실적을 적용하여 국가 전체 단위로 편익효과 추정

5)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은 아동 관련 복지제도는 아니지만, 자녀장려금과 연

동되고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주요한 복지제도임으로 분석대상에 포함



요 약 ∙ xiii

나. 분석결과

(1) 가구별 복지혜택

❑ (복지편익 가구분포) 소득이 증가할수록 조세지출항목인 자녀세액공제 

지원가구수(총 397.8만가구)가 증가하는 등 소득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아동 

관련 복지혜택을 받는 가구수가 증가하는 형태를 보임

◦ 전체 수혜가구(680.7만가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453.7만가구, 66.7%)하는 

‘조세지출만 지원받는 가구수’는 소득과 함께 증가하는 경향 

◦ 소득계층별로는 가구별 인적구성 등에 따라 복지수혜 항목이 달라짐  

－ 단독가구가 많은 소득하위 1~2분의 경우, 주로 근로장려금 등 조세지출

항목만 지원받는 가구가 대다수를 차지

－ 소득하위 3분위부터 자녀 관련 복지혜택을 받는 가구가 증가하며, 소득 

4~8분위에서 조제지출과 재정지출 다중수혜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소득 9~10분위 계층은 가구원 평균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아 영유아를 부양

할 가능성이 낮지만 가구소득이 많아 자녀세액공제 적용가구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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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only 재정지출 both 조세지출, 재정지출 only 조세지출

주요 복지제도 소득계층별 지원가구 추정: 2015년

(단위: 만가구) 

       주: 가계동향조사 연간화 자료(4,904가구) 이용하여 조세지출 항목(자녀세액공제, EITC, CTC)과 
재정지출 항목(가정양육수당, 영유아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의 정책효과 분석

       자료: 가계동향조사자료(성명재외 3인, 2015)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xiv ∙ 요 약

❑ (예산규모) 조세지출 ․ 재정지출을 모두 지원받는 가구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9.2조원으로, 6개 복지사업 예산액(13.6조원)의 67.3%를 차지하고 있는 바, 

동 계층을 아동 관련 주요 정책대상으로 볼 수 있음

◦ 재정사업의 지원대상수(227만가구)는 조세지출항목(627.6만가구)보다 적지만 

평균 지원금액(재정지출 456.5만원6), 조세지출 52.4만원)이 상당하여, 예산

소요액은 재정사업 수혜가구수에 크게 연동

◦ 특히, 조세지출 ․ 재정지출을 모두 지원받는 174만가구의 예산소요액은 9.2조원

으로 전체 예산 13.6조원의 67.3%를 차지하고, 동 지원가구수와 전체 예산액 

간의 상관관계가 높았음(상관계수=0.9828) 

－ 소득하위 4~9분위의 경우, 다중수혜가구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액은 각 

소득계층별로 1조원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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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 (만가구)

주요 복지제도의 소득계층별 예산소요액 추정: 2015년 

      주: 1) 가계동향조사 연간화 자료(4,904가구)를 이용하여 조세지출 항목(자녀세액공제, EITC, 
CTC)과 재정지출 항목(가정양육수당, 영유아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대한 가상실

험을 통해 정책효과를 분석

          2) 다중수혜가구수와 전체 예산액 간의 상관계수는 0.9828임
      자료: 가계동향조사자료(성명재외 3인, 2015)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6) 다만, 동 금액에는 영유아 양육시설인 어린이집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점을 유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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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소득 대비 복지분야 지원금액) 주요 복지제도의 평균적인 지원액 

201만원은 평균민간소득 4,547만원의 4.4% 수준이며, 소득하위 5분위 이하 

계층의 경우 평균지원액이 민간소득 대비 7% 상회

◦ 동 비율을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1분위 12.4%, 2분위 8.3%에서 

10분위 1.3%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형태

◦ 소득하위 1~5분위의 경우, 주요 6개 복지제도의 평균지원금액이 1분위 97

만원에서 5분위 273만원으로 증가하지만 민간소득 증가율이 이보다 커서, 

민간소득 대비 평균지원금액 비율이 다소 감소

◦ 소득하위 6~10분위의 경우, 평균지원금액이 5분위를 정점으로 10분위 142

만원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보임에 따라 민간소득 대비 복지혜택 비중도 

5분위 7.4%에서 10분위 1.3%로 크게 감소

※ 다중수혜가구의 복지수혜액(528만원)은 평균민간소득(4,547만원) 대비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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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복지제도의 가구민간소득 대비 평균지원금액 비율 추정  

      주: 1) 민간소득은 시장소득과 민간이전소득을 합한 금액임

         2) 주요 6개 복지제도(자녀세액공제, EITC, CTC,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의 가구당 평균지원금액 

         3) 2014년 가계동향조사 연간화 자료(4,904가구)를 이용하여 조세지출 항목과 재정지출 

항목에 대한 가상실험을 통해 소득계층별 정책효과를 분석

      자료: 가계동향조사자료(성명재외 3인, 2015)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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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지출 및 재정지출 다중수혜7)

❑ 주요 복지제도로 인해 총 680.7만가구가 평균 200.5만원씩 복지지원을 

받았으며, 이중 다중수혜 174만가구에 귀속되는 예산소요액은 9.2조원임

◦ 조세지출항목의 지원가구수(627.6만가구)는 재정지출(227.0만가구)보다 많은 

반면, 조세지출의 평균지원금액(52.4만원)은 재정지출(456.5만원)보다 작았음

－ 1년에 한번 지원되는 조세지출항목과 비교하여, 재정지출은 최소 10만원 

이상씩 매달 지원되는 형태

◦ 만0~5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모두 지원받을 가

능성이 높은데, 다중수혜가구의 평균 지원금액은 조세지출 66만원, 재정지출 

462만원 등 총 528만원 수준

◦ 다중수혜가구의 평균적인 복지수혜금액(528만원)은 평균민간소득(4,547만원)

의 11.6%로 지원규모가 상당하여,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소득보전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

(단위: 만가구, 만원, 억원)

단위

조세지출 재정지출
전체

(A+B+C)
소계

(A+B)

조세지출만

(A)

다중수혜

(B)

재정지출만

(C)

소계

(B+C)

가구수 만가구 627.6 453.7 174.0 53.1 227.0 680.7

(전체대비) (%) (92.2) (66.7) (25.6) (7.8) (33.3) (100.0)

평균지급액 만원 52.4 47.1 528.1  437.9 456.5 200.5

(민간소득대비) (%) (1.2) (1.0) (11.6) (9.6) (10.0) (4.4)

총 지급액 억원 32,866 21,388 91,870  23,230 103,621 136,488 

(전체대비) (%) (24.1) (15.7) (67.3) (17.0) (75.9) (100.0)

주: 1) 평균지원금액 528.1만원은 조세지출항목 66.0만원, 재정지출항목 462.1만원으로 구성 

    2) 다중수혜금액 9조 1,870억원은 조세지출액 1조 1,479억원, 재정지출액 8조 391억원으로 구성

    3) 가계동향조사 연간화 자료(4,904가구) 이용하여 조세지출 항목(자녀세액공제, EITC, CTC)과 
재정지출 항목(가정양육수당, 영유아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의 정책효과 분석

자료: 가계동향조사자료(성명재외 3인, 2015)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주요 복지제도 수혜규모 추정(가계동향자료 이용): 2015년

7) 아동 관련 복지사업의 정책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영유아 보육료지원: 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

‒ 자녀양육수당: 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줄이고 부모의 선택권(보육시설, 가정양육)을 강화

‒ 자녀장려금: 저소득 근로가구의 자녀 양육비 지원

‒ 자녀세액공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통한 출산의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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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재분배효과

❑ 주요 복지제도의 소득재분배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세후 총소득을 기준으로 

지니계수8)를 추정한 결과, 근로장려세제와 보육 ․ 양육지원 재정사업의 소득

분배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주요 복지사업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세후 총소득을 

기준으로 개별 사업의 지니계수(작을수록 소득분배 평등) 변화를 측정

－ 지니계수 변화분: 근로장려금( ‒0.0011), 자녀장려금( ‒0.0005), 자녀세액공제

(0.0002), 보육 ․ 양육비 지원 재정사업( ‒0.0012)

◦ 저소득 근로계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그 규모(1.2조원)가 보육 ․ 양육비 

지원 재정사업(10.4조원)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납부할 소득세 규모 자체가 작은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

감면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

－ 소득하위 1~3분위의 감면액(40억원)이 전체 감면액(13,354억원)의 0.3%

5. 정책시사점

❑ (복지재정 통합관리 필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통합한 통계자료 구축

을 필두로, 향후 복지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 2016년 기준 복지재정 123조원(조세지출 10.6조원, 재정지출 112.4조원)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구축 및 평가 필요

－ 독일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보조금보고서(Subventionsbericht)”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조세특례항목과 보조금항목을 함께 집계하여 작성

◦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포괄한 복지분야 통합통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수요자인 가구 측면에서 복지혜택과 지원액을 파악하고, 나아가 

일반 국민에게도 개별 가구의 복지혜택을 공개하는 방안 검토 가능

8)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는 가구누적비율과 소득누적점유율을 연결하는 로렌츠곡선과 대각선

사이의 면적비율로,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하고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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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운영 개선①) 동일한 정책대상에 대해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이 모두 

지원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전체 규모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하고, 가능한 

경우 재정지출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가능

◦ 영유아 아동 부양가구의 경우, 자녀세액공제 세부항목 중 하나인 ‘6세이하공제

(아동 1인당 15만원)’ 또는 자녀장려금(아동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가정양육수당(월 10~20만원) 또는 보육료지원(월 29~69.2만원) 

등의 재정지출사업도 추가로 수급 가능

－ 분석결과, 영유아 양육가구는 정부로부터 평균 연 528만원(6세이하공제 

등 14만원 포함한 조세지출 66만원, 재정지출 462만원)의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평균민간소득의 11.6% 수준으로 추정

◦ 조세는 정부지출을 위한 재원마련이 주목적인 점을 감안하여, 재정지출로 

지원이 가능한 항목은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일원화하는 방안 검토 가능

－ 영국, 독일 등은 조세지출제도 평가시 재정지출과 겹치는 부분을 확인하며,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이 겹치는 경우 독일은 재정지출로 일원화 지침

❑ (제도운영 개선②) 조세지출로 관리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경우, 

현행대로 제도를 운영하되 현금지급분을 재정지출예산으로 관리할 필요 

◦ 사실상 복지지출성격이 강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예산소요액을 세출

예산에 포함시키는 방안의 경우, 동 항목들이 복지 재정지출로 집계 ․ 관리되어 

예 ․ 결산시 엄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보다 정확한 복지규모의 집계가 가능

－ OECD의 사회복지지출(SOCX) 집계시, 우리나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기타항목으로 복지지출 규모에 포함

◦ 미국 ․ 영국과 같이 EITC ․ CTC 현금 지급분을 지출예산으로 집계할 경우, 

기존 장려금 규모(2015년 1.7조원)만큼 중앙정부의 총수입(내국세)과 총지

출이 각각 증가하여 지방 관련 교부금도 함께 증가하는 점 고려할 필요

－ 미국과 영국은 EITC ․ CTC 지급시 체납세액이나 납부예정세액을 먼저 상

쇄한 후 나머지 금액만 현금 지급하는데, 예산 편성시 세금상쇄분과 현금

분을 조세지출(deduction of receipts)과 지출(outlays)로 구분하여 처리

－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 3,200억원 증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27%) 3,370억원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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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 고령화, 소득양극화 심화 등으로 인해 복지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신규 복지제도가 도입되거나 기존 복지사업이 확대되면서 복지분야의 지출이 빠르

게 증가하고 있다. 2016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40%를 상회할 것

으로 전망되는 등 빠르게 증가하는 복지지출은 중장기적으로 국가재정 운용에 부담

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반면에 중앙정부의 재정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재정지출만을 고려

하고 있으나,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해주는 조세지출1) 또한 재정지출과 마찬가지로 

감안한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재정지출에 조세지출을 포함하여 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국가재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재정지출(총

지출) 386.4조원에 조세지출 35.3조원을 더한 광의의 재정지출은 421.7조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이처럼 조세지출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재정을 산정하면, 이

미 2015년에 400조원 규모를 상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복지분야는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모두 그 규모가 크고 경제 ․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조세지출을 고려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 2016년 기준 사회복지분야(보건 제외) 재정지출 규모는 112.4조

원(보건분야 포함시 122.9조원)으로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의무지출사업(83.1조원, 복

지지출의 74%)이 많아 향후에도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

기에 사회복지분야 조세지출액 10.6조원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분야 전체 지출액

은 123조원 규모로 증가하게 된다. 특히 복지분야 조세지출제도 중 근로장려금(1.4

조원)과 자녀장려금(0.8조원)은 지급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원되는 등 재정지

출사업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2010년 아동양육수당 신설, 

2011년 영유아 보육료지원 확대, 2014년 기초연금 및 자녀세액공제 신설, 2015년 

1) 조세지출은 특정 분야 및 특정 경제행위를 지원 또는 장려하기 위해 부담해야 할 세금을 경감해

주는 것으로, 정부지출이라는 점에서는 재정지출(예산)과 크게 차이가 없음. 다만, 조세지출의 규

모와 수혜대상을 추정하는 것이 어려워 재정지출보다 관리가 어렵고, 법률(주로 조세특례제한법)
로 규정되어 있어 정책목적을 달성하더라도 조세지출제도를 폐지하기가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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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도입 등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구분 없이 제도가 신설되고 확대되어 온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세지출을 포함하여 사회복지분야 지원사업을 보면, 이원적인 관리체계로 인

해 종합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설계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

인다. 현재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재정지출은 보건복지부에서, 조세지출은 기획재정

부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세지출 내에서 또는 재정지출 내에서는 

제도 간 중복지원이 일정 부분 배제되지만,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간에는 이러한 제

한규정이 없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모두 지원받는 가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유아 보육료지원(3.0조원, 만0~2세 어린이집), 가정양육수당

(1.2조원), 자녀장려금(0.8조원), 자녀세액공제(1.2조원) 등 영유아 관련 제도의 경우, 

영유아 양육가구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모두 지원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모두 동원하

여 출산율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나, 정부의 종합적인 자료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구별 복지혜택이 어느 정도 귀속되는지 계량화가 어려운 점, 가구당 지원되

는 총 금액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규모인지 또는 조세지출과 재정지

출 중 어느 정책이 더 효과적인지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등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라

도 개별 가구 차원에서 복지혜택을 파악하고, 다중수혜 여부 및 소득재분배효과 등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재정지출에 조세지출을 포함한 ‘광의의 재정지출’을 기준으로 사

회복지분야의 지원현황을 살펴보고, 근로장려금과 아동 관련 주요 복지제도를 실증

분석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현황

을 총량 및 예산분야별, 특히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현재 

이원적으로 운영되는 복지제도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을 제도 관리 및 설계 관점

에서 구분하여 살펴보고, 4장에서는 제기된 복지재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가계동향 연간화 자료를 이용하여 주요 복지제도에 대한 효과분석(소득계층별 편익

효과, 소득재분배효과)을 시행하였다. 마지막 5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와 해외사례

를 바탕으로 현행 복지재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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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세지출을 포함한 재정지출 현황

1. 전체 현황

가. 재정지출

재정지출은 정부부문의 지출을 말하는 것으로, 민간 경제활동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매년 행정부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한해 

재정지출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보통 국회 차원에서 언급되는 재정지출은 국회의 

심사대상이 되는 중앙정부의 총지출 예산을 통칭한다고 볼 수 있다2).

기획재정부는 2015년 9월 11일 총지출3) 386.7조원의 「2016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이 중 3천억원을 순삭감하여 최종 예산을 386.4조원으

로 결정하였다. 2016년 최종예산을 살펴보면, 총지출은 2015년 추경예산(384.7조원) 

대비 1.7조원이 증가하였는데, 세부적으로는 의무지출이 7.2조원 증가한 반면 재량

지출은 5.5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전년대비 4.9

조원 증가하는 등 의무지출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단위: 조원, %)

’15년 

추경예산(A)

’16년 예산 증감

정부안 최종(B) B—A 증가율

총지출 384.7 386.7 386.4 1.7 0.4

의무지출 173.3 183.4 180.5 7.2 4.1

(복지분야 의무지출) (78.2) (83.1) (83.1) (4.9) (6.3)

재량지출 211.4 203.3 205.9 –5.5 –2.6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1] 2016년 총지출 개요

2) 중앙정부 재정지출(2015년 375.4조원),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지출(168.1조원), 지방교육청의 재정지

출(54.3조원) 등에서 중앙-지자체-교육청 간 이전재원을 공제(-121.2조원)하면, 국가 전체의 재정

지출 규모(2015년 476.7조원)를 알 수 있으나 본 장에서는 중앙정부로 한정하여 예산 규모를 파

악. 다만,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 등에 대해서도 언급
3) 총지출은 예산 ․ 기금의 지출에서 회계와 기금 간 내부거래 및 국채와 차입금 상환 등의 보전거래를 

제외한 것으로, 본 보고서에서 특정한 설명이 없는 경우 재정지출은 총지출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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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세지출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에 포함되지 않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또 다른 형태의 지원수

단이라고 할 수 있다. 재정지출이 국민을 대상으로 보조금 및 공공서비스 등의 형

태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라면, 조세지출은 국민에게 징수해야 할 세금을 감면해주

거나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조세지출’에 ‘지출’이 포함된 것 자체가 

조세특례제도 또한 예산지출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이 내포되

어 있다4). 조세지출은 법률상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정의5)되며, 2010년

부터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지난해 발

표된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각종 비과세 ․ 감면으로 인한 조세지출액(=국세감면

액)은 2015년 35.7조원, 2016년 35.3조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8년 7.7조원

이었던 조세지출액은 2014년 34.3조원(실적치) 규모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조

세지출 또한 정부의 특별한 정비가 없는 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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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조세지출액 추이: 1998~2016년

(단위: 조원)

  주: 2012년부터 농 ․ 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연금계좌 공제 등 3개 항목(’12년 

4.0조원, ’13년 4.5조원, ’14년 4.5조원, ’15년 4.7조원, ’16년 4.8조원)이 추가로 집계

  자료: 기획재정부,「조세지출예산서(구 조세지출보고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조세특례제도를 예산지출과 같이 관리해야 한다는 맥락 하에 만들어진 “조세지출(tax expenditures)”
이란 용어는 1967년 미국 재무부 차관보 Stanley Surrey에 가장 먼저 사용

5) 「조세특례제한법」제142조의2에 따라 조세지출을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

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정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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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광의의 재정지출

중앙정부의 재정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재정지출 규모만을 고려하고 있

으나, 조세지출 규모를 포함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조

세지출 축소를 통해 재정지출을 증가시킨 경우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합한 광의의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국가재정에 큰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독

일 재무부는 1967년부터 조세특례를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보조금’으로 간주하여 국

가보조금과 조세지원을 통합한 “보조금 보고서(Subventionsbericht)”를 2년에 한 번

씩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2016년도 정부예산안을 기준으로 재정지출은 386.7조원으로 편성되었다. 하지

만 재정지출의 9.1% 규모인 조세지출액 35.3조원은 ‘숨은 재정지출(hidden fiscal 

outlays)’로 볼 수 있는데, 양 지출을 합산하면 전체 지출금액은 422조원으로 확대된

다. 전체 지출금액 추이를 살펴보면, 과거 2009~2010년의 경우 재정지출 대비 조세

지출 비중이 10%를 상회하는 등 조세지출 규모 또한 상당하였으나, 최근 조세지출

액 증가속도가 둔화되면서 그 비중 또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 정부 들

어 ‘비과세 ․ 감면 정비’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조세지출 규모가 35조원 내외 수준을 

유지하는 등 2009~2016년 동안 조세지출액(1.9%)이 재정지출(3.6%)에 비해 더디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조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재정지출액        (A) 301.8 292.8 309.1 325.4 349.0 355.8 384.7 386.7 3.6%

조세지출액        (B) 31.1 30.0 29.6 33.4 33.8 34.3 35.7 35.3 1.9%

합 계           (A+B) 332.9 322.8 338.7 358.8 382.8 390.1 420.4 422.0 3.4%

재정지출 대비 

조세지출 비중    (B/A)
10.3% 10.2% 9.6% 10.3% 9.7% 9.7% 9.5% 9.1%

주: 1) 재정지출예산은 총지출(예산) 기준으로 예산 ․ 기금의 지출에서 회계와 기금 간 내부거래 및 국채

와 차입금 상환 등의 보전거래를 제외한 것이며, 2013년과 2015년 예산액은 추경기준

   2) 2009~2011년 조세지출액은 2012년부터 조세지출로 집계되기 시작한 3개 항목(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舊 연금저축 소득공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을 

제외한 조세지출액 수치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2] 재정지출액 및 조세지출액 추이: 2009~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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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분야별 현황 6)

조세지출을 중심으로 2016년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규모를 예산분야별(기능별)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조세지출은 사회복지, 산업 ․ 중소 및 에너지 등의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2016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사회복지(10.6조원),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9.8조원), 농

림수산(4.8조원), 보건(4.1조원) 등 4개 분야의 조세지출액 합계는 전체의 83.1%인 

29.4조원으로, 조세특례가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10.6조원)나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분야(9.8조원)의 조세지출액은 문화 및 관광

(6.6조원), 환경분야(6.8조원), 통신분야(7.5조원) 등의 재정지출액보다 규모가 크다.  

이처럼 조세지출액 절대 규모가 큰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시 총량적인 차원에

서 조세지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보건, 농림수산 등 조세지출 규모가 큰 분야는 

재정지출 대비 조세지출액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재정지출 대비 

조세지출액 비중은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60.9%), 보건(39.0%), 농림수산(24.9%), 

국토 및 지역개발(15.4%), 사회복지(9.4%) 순으로 높았으며, 이외 분야의 동 수치는 

평균(9.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세지출 항목 중 규모가 가장 

큰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2.8조원)’가 포함된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분야의 경

우, 조세를 통한 지원액(9.8조원)이 재정지출액(16.1조원)의 60.9% 수준에 이른 것으

로 나타나 동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사업을 평가할 때 조세지출 또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복지수요 증대 및 의무지출에 따라 지출액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조세지출액 또한 그 규모가 상당하고 의무

지출인 점을 고려하면 양 측면을 종합하여 전망치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복지분야 법정지출이 2015년 77.5조원에서 

2019년 100.5조원으로 연간 6.7%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지만, 복지분야 조세지

출에 대해서는 중장기 전망치가 없는 실정이다. 과거 7년 동안(2009~2016년) 사회

복지분야 조세지출액 또한 재정지출액 증가율(7.5%)에 못지 않은 연간 6.3%씩 증

가하여 온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국회예산정책처,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2015.10 4~10쪽 참고하여 재작성



2. 예산분야별 현황 ∙ 7

(단위: 조원)

재정지출액 조세지출액 합 계 재정지출 대비

조세지출 비중

(B/A)(A)
전체 

대비
(B)

전체 

대비
(A+B)

전체 

대비

일반 ․ 지방행정 60.9 15.7% 2.4 6.8% 63.3 15.0% 3.9%

재난관리 및 안전 17.5 4.5% ― ― 17.5 4.1% 0.0%

외교 ․ 통일 4.7 1.2% 0.0 0.0% 4.7 1.1% 0.0%

국방 38.0 9.8% 0.6 1.6% 38.6 9.1% 1.6%

교육 53.2 13.7% 1.2 3.5% 54.4 12.9% 2.3%

문화 및 관광 6.6 1.7% 0.0 0.1% 6.6 1.6% 0.0%

환경 6.8 1.8% 0.6 1.8% 7.5 1.8% 8.8%

사회복지       (①) 112.4 29.1% 10.6 30.0% 123.0 29.1% 9.4%

보건           (②) 10.5 2.7% 4.1 11.6% 14.6 3.5% 39.0%

농림수산       (③) 19.3 5.0% 4.8 13.7% 24.1 5.7% 24.9%

산업·중소 및 에너지(④) 16.1 4.2% 9.8 27.8% 25.9 6.1% 60.9%

교통 및 물류 19.4 5.0% 0.6 1.6% 20.0 4.7% 3.1%

통신 7.5 1.9% ― ― 7.5 1.8% 0.0%

국토 및 지역개발 3.9 1.0% 0.6 1.6% 4.4 1.1% 15.4%

과학기술 6.7 1.7% 0.0 0.0% 6.7 1.6% 0.0%

예비비 3.3 0.9% ― ― 3.3 0.8% 0.0%

전 체 386.7 100.0% 35.3 100.0% 422.0 100.0% 9.1%

주요항목(①~④) 158.3 40.9% 29.4 83.1% 187.7 44.5% 18.5%

주: 재정지출액(예산)은 행정부 분야별 총지출 자원배분 자료(2015.9) 이용하여 NABO에서 재구성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 예산분류기준별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비교: 2016년 예산안 기준

조세지원이 집중된 사회복지 ․ 보건 ․ 농림수산 분야의 조세지출 상세내역을 살

펴보면, 감면액 규모가 큰 항목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분야에

는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1.7조원), 근로장려금(1.3조원), 자녀세액공제(1.2조원), 

연금계좌세액공제(0.9조원), 자녀장려금(0.8조원) 등 주로 소득세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보건분야 역시 보험료 특별공제(2.4조원), 의료비 특별공제(0.9조원) 등 소득세 

세액공제 항목이 많았다. 이와 달리 농림수산분야는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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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원), 면세유 지원(1.3조원) 등 간접세 항목이 주를 이루었으며,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분야는 R&D비용 세액공제(2.8조원), 농 ․ 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2.2조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1.7조원) 등 법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다수 포함

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분류 세부 항목

사회복지

(10.6조원)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1조 7,191억원)

근로장려금 지급(1조 3,018억원)

자녀세액공제(1조 2,399억원)

연금계좌세액공제(9,182억원)

개인기부금에 대한 특별공제(8,312억원)

자녀장려금 지급(8,023억원)

법인기부금 손금산입(7,237억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4,078억원) 등

보건

(4.1조원)

보험료 특별공제(2조 4,120억원)

의료비 특별공제(8,775억원)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7,748억원) 등

농림수산

(4.8조원)

농업 ․ 축산업 ․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1조 5,762억원)

농 ․ 임 ․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1조 3,472억원)

자경농지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8,080억원)

조합 등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5,181억원) 등

산업 · 중소 및 

에너지

(9.8조원)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조 8,499억원)

농 ․ 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2조 1,584억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1조 6,995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1조 3,013억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4,415억원) 등

주: 괄호( ) 안의 숫자는 2016년 조세지출액 추정치임

자료: 기획재정부,「조세지출예산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4] 조세지출 주요항목 현황: 2016년 정부예산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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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분야 현황

2016년 예산안 기준으로 사회복지분야의 지출 규모는 재정지출 112.4조원, 조세지

출 10.6조원 등 총 123.0조원이며, 이는 전제 예산분야의 지출액 합계 422.0조원의 

29.1% 수준이었다. 다만, 동 지출액은 중앙정부 지출만 고려한 것으로, 지방자치

단체 또는 지방교육청 부담액까지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분야 전체 예산규모는 더

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7)

사회복지분야 지원사업을 주요항목별로 살펴보면, 재정지출사업으로는 국민연

금 급여(18.5조원), 기초생활보장제도(9.6조원), 기초연금(7.9조원), 구직급여(5.1조원), 

생계급여(3.3조원), 영유아 보육료(3.0조원, 만0~2세 어린이집) 등이 있으며, 조세지

출사업으로는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조세지출예산서 기준, 1.7조원), 근로장려금(1.3조

원), 자녀세액공제(1.2조원), 자녀장려금(0.8조원)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2010년 아

동양육수당, 2011년 영유아 보육료지원, 2014년 기초연금, 2015년 자녀장려금 등 사

회복지 관련 제도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구분 없이 제도가 신설되거나 확대된 점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위: 조원)

재정지출

(정부예산안)
조세지출액 합 계

전체 386.7 35.3 422.0

사회복지분야 112.4 10.6 123.0

(전체대비) (30.0%) (29.1%) (29.1%)

사회복지분야

주요항목

국민연금 급여(18.5)

기초생활보장(9.6)

기초연금(7.9)

구직급여(5.1)

생계급여(3.3)

영유아 보육료(3.0) 등

연금보험료 소득공제(1.7)

근로장려금(1.3)

자녀세액공제(1.2)

연금계좌세액공제(0.9조원)

개인기부금 세액공제(0.8)

자녀장려금(0.8) 등

자료: 기획재정부, 「2016년 예산안」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5]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비교: 2016년

7)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사업시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비

용을 부담하는 경상보조방식의 사업이 상당한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의 복지재정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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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분야의 지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재정지출액과 조세지출액 모두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왔다. 아래 표를 참고하면 사회복지 재정지출액은 2009년 67.8조

원에서 2016년 112.4조원으로 매년 7.5%씩 증가하였고, 사회복지 조세지출액은 동 

기간 동안 6.9조원에서 10.6조원으로 매년 6.3%씩 증가하는 등 같은 기간 동안의 

전체 재정지출(3.6%)과 전체 조세지출(1.9%)의 증가속도를 크게 상회하였다. 복지분

야 조세지출의 경우, 최근 근로장려금 및 자녀세액공제가 확대되고 자녀장려금이 

신설되는 등 2014년 이후 그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여 복지분야의 재정지출액 대비 

조세지출 비중 또한 2014년 8.3%에서 2016년 9.4%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중앙정부의 복지지출은 2015년부터 100조원을 초과하였으나 조세지출을 감안할 경

우 2014년에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위: 조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재정지출액        (A) 67.8 73.9 78.9 84.8 88.7 97.2 105.3 112.4 7.5%

조세지출액        (B) 6.9 6.6 5.3 8.0 7.7 8.0 9.8 10.6 6.3%

합 계           (A+B) 74.7 80.5 84.2 92.8 96.4 105.2 115.1 123.0 7.4%

재정지출 대비 

조세지출 비중    (B/A)
10.2% 8.9% 6.7% 9.5% 8.7% 8.3% 9.3% 9.4%

주: 1) 재정지출은 총지출(예산) 기준으로 예산 ․ 기금의 지출에서 회계와 기금 간 내부거래 및 국채와 

차입금 상환 등의 보전거래를 제외한 것이며, 2013년과 2015년 예산액은 추경기준

   2) 2009~2011년 복지분야 조세지출액은 2012년부터 조세지출로 집계되기 시작한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舊 예금저축 소득공제)’를 제외한 조세지출액 수치

   3) 2009~2016년 동안 전체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3.6%, 1.9%로 같은 

기간 사회복지분야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작았음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6]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액 및 조세지출액 추이: 2009~2016년

2015년8)을 기준으로 사회복지분야를 예산부문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재정지

출의 경우 공적연금부문(37.7%)이, 조세지출의 경우 사회복지일반부문(51.1%)이 각

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공적연금의 경우 재정지출 규모는 

상당하나 조세지출 실적은 없고, 반대로 사회복지일반부문은 재정지출 규모는 작으

8) 사회복지 부문별 예산규모의 경우, 2016년 자료가 발표되지 않아 2015년을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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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세지출 규모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복지일반부문 조세지출 항목에는  

연금보험료 소득공제(1.7조원), 연금계좌세액공제(0.9조원), 개인기부금 특별공제(0.8

조원), 법인기부금 손금산입(0.7조원) 등 소득세 주요 조세감면 항목들이 포함된 것

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포함된 취약계층지원부문의 경우, 재정

지출(2.4조원)과 조세지출(2.3조원)의 지원규모가 비슷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다만, 

저소득 근로가구(부부 연간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자녀장려금은 취약계층 지원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자녀양육비 지원이

라는 관점을 강조할 경우 보육 ․ 가족 및 여성 부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기초생활

보장, 공적연금, 보훈 등의 부문은 조세지출을 통한 지원실적은 없고 전액 재정지출

을 통해 지원되었다. 

(단위: 억원)

부문

재정지출 조세지출 합 계

금액
전체

대비
금액

전체

대비
금액

전체

대비

보육 · 가족 및 여성 54,278 5.2% 12,398 12.7% 66,676 5.8%

기초생활보장 94,773 9.0% ― 0.0% 94,773 8.2%

취약계층지원 23,688 2.2% 23,396 23.9% 47,084 4.1%

노령 · 유족 연금 등 공적연금 396,612 37.7% ― 0.0% 396,612 34.5%

노인 · 청소년 90,362 8.6% 3,857 3.9% 94,219 8.2%

산재보험 · 고용노동자원 등 155,162 14.7% 7,484 7.6% 162,646 14.1%

보훈 46,376 4.4% ― 0.0% 46,376 4.0%

임대 · 전세지원 등 주택시장 안정 183,867 17.5% 725 0.7% 184,592 16.0%

사회복지일반 7,697 0.7% 50,000 51.1% 57,698 5.0%

전 체 1,052,815 100% 97,857 100% 1,150,672 100%

주: 재정지출은 총지출(예산) 기준이며, 조세지출은 조세지출예산서의 2015년 추정치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7] 사회복지분야 부문별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비교: 2015년

사회복지분야 부문 중 조세지출액이 많은 보육 ․ 가족 및 여성, 취약계층지원, 

사회복지일반 등의 부문에 대한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보육 ․ 가족 

및 여성부문의 경우, 재정지출은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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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지원 등이, 조세지출은 자녀세액공제 등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취약계층지원의 

경우 재정지출은 주로 장애인 관련 복지지출이 많았고, 조세지출 항목에는 근로장

려금, 자녀장려금, 장애인 추가공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재정지출보다는 조세지출 

규모가 큰 사회복지일반 부문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인기부

금 특별공제, 법인기부금 손금산입 등을 주요항목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복지분야 조세지출제도의 면면을 살펴보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만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조세지출제도는 개별 세법에 근거 규

정을 두고 있다. 아래 표에서 자녀세액공제 ․ 장애인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개인기부금 특별공제는 소득세법에, 법인기부금 손금산입은 법인

세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소득세법에 의거한 공제제도의 경우, 개인의 담세능력을 

고려하고 수평적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주로 한시적으로 특례가 적용되는 조세특

례제한법이 아닌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위: 억원)

부문 재정지출 조세지출

보육 · 가족 및 여성 영유아 보육료 지원(30,548) 자녀세액공제(11,670)

가정양육수당 지원(11,018)

어린이집 운영지원(4,969)

취약계층지원 장애인소득보장(6,932) 근로장려금(11,918) 

장애인 선택적복지(5,326) 자녀장려금(8,023)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4,648) 장애인추가공제(2,821)

방과후활동 지원(1,363)

사회복지일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2,063) 연금보험료 소득공제(16,553)

사회복지전달체계(999) 연금계좌 세액공제(8,640)

개인기부금 특별공제(7,817)

법인기부금 손금산입(6,998)

주: 재정지출예산은 정부예산안 기준이며, 조세지출은 조세지출예산서의 2015년 추정치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8] 사회복지분야 부문별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주요항목: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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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원적 관리체계로 인한 복지제도의 문제점

1. 이원적 관리체계

현재 조세지출 복지제도는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지출은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관리

하고 있으며, 집행은 각각 국세청과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국고경상보조 항목의 

경우)에서 수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조세지출 관련 부서의 건의 및 평가를 

거쳐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제도를 개정하게 되며, 보건복지부 또한 「국민기

초생활 보장법」,「영유아보육법」 등에 근거하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현재 통계

자료는 조세지출의 경우 매년 발간되는 조세지출예산서 또는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파악할 수 있고, 재정지출은 예 ․ 결산 자료, 복지통계, 보육통계 등의 형태로 통계가 

발표되고 있다. 개별 제도에 대한 평가는 조세지출은 일몰도래한 항목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은 매년 국고보조금사업을 중심으로, 각각 시행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이원적 관리체계로 인해 ① 통합적인 통계자료 구축이 미비하고, 

② 전체적인 평가 미시행 등의 종합적인 관리 미흡, ③ 동일 항목에 대한 조세지출

과 재정지출 지원현황 파악이 어려워 비효율적인 제도설계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조세지출 재정지출

주무 부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집행 국세청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자료집계 조세지출예산서, 국세통계연보 예 ․ 결산 자료, 복지통계 등

평가 일몰도래항목 평가 국고보조금사업 매년 평가

주요항목

연금보험료 소득공제(1.7조원)

근로장려금(1.2조원)

자녀세액공제(1.2조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9.5)

영유아 보육료지원(3.1조원)

가정양육수당 지원(1.1조원) 등

주: 1) 국고경상보조 항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집행

   2) 괄호( ) 안은 2015년 예산규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9] 복지제도 이원적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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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적인 관리 미흡

가. 통합적 자료구축 미비

복지재정에 대한 관리가 이원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종합

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자녀세액

공제 등에 대한 수혜가구는 모두 국세청에서, 가정양육수당 및 영유아 보육료지원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통계를 구축하고 있다. 다만, 국세청 “국세통계

연보”의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원받는 가구에 대해서는 현황을 

집계하고 있으나, 장려금 지급가구의 다른 소득세 부담액 등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통계”를 통해 양육수당 지급대상과 어린이집 보육아동 등의 자

료를 발표하고 있지만, 보건 관련 재정지원을 총괄한 자료는 미비한 실정이다. 기초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근로유인 증가를 통한 탈수급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동시 수급을 허용하였으나, 현재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와 보건복지부의 “국민기

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관련 자료가 집계되지 않고 있다.

나. 평가체계 미흡

통합적인 복지통계가 구축되지 않은 가운데, 현재 사업별로만 자료가 관리되고 있

어 정책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구별 ․ 소득계층별 복지편익을 파악하기

가 어렵다. 이로 인해 사업에 대한 엄밀한 중간점검 및 평가 없이 제도가 지속적으

로 확대되어 다중수혜가구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기도 한다. 게다

가, 조세지출제도의 경우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므로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낮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출산율 제고를 위해  도입된 자

녀장려세제와 자녀세액공제는 향후 전체적인 제도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제도가 크게 확대되거나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평가가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도입목적인 근로촉진효과 등에 대해서, 

2016년부터 영유아 보육료를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차등지원하는 정책변화9)에 대해

서도, 각각 전반적인 평가를 거친 후 향후 제도운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9) 종일반 ․ 맞춤반 차등지원의 경우, 2015년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가평군, 김천시, 서귀포시, 평택시)을 
거쳐서 제도를 설계하였으나, 전국적 차등지원 시행이후 재평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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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효율적 제도설계 가능성

가. 다중지원에 대한 관리 미흡

조세지출 간, 재정지출 간에는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에 따라 마련

되어 있다. 가정양육수당과 영유아 보육료지원은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이용 유무

에 따라 보육료지원 혹은 양육수당을 양자택일하여 재정지출의 형태로 지원하게 된

다.10) 조세지출의 경우에도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의 경우 중복지원을 사전에 

제한하고 있다.11).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전체적으로는 이에 관한 통제 또는 관리가 미흡한 실정

이다. 재정복지제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가구의 경우에도 소득 ․ 재산 ․ 주택조건을 

만족할 경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지원받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자녀세액공

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아동 양육에 대한 지원이라는 동일한 정책목표에 대해 조

세지출과 재정지출이 모두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종합적인 통계구축 및 

평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과거에는 주거급여 ․ 생계급여를 받은 자는 근로

장려금 수급에서 제외되었으나, 2014년부터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수

급(자녀장려금은 수급불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한 바 있다. 정부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근로촉진을 통해 노동시간을 늘리는 등 근로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에서 벗어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이와 같은 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하지만 법 개

정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는 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대상에 대해서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모두 동

원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통계구축이 이루어지지 않

아 구체적인 정부지출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비효

율성을 수반할 수 있다. 

10)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양육수당)을 지원하도록 함
11)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0제2항에 따르면,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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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ITC ․ CTC의 회계처리방식 

조세지출항목은 징수단계에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므로 구조적으로 세입세출예

산 외로 운용되고 있다. 개인이 자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국가에 납부해야할 소득

세액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받는 것이므로 소득세수는 세입예산에 편입되지 않고, 

이로 인해 조세지출제도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예산에 집계되지 않는다. 「국고금관

리법」에 따르면, “법률에 따른 환급액에 대해서는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환급”해야 

하므로, 소득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근거한 조세지출항목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개인이 실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실제 재정지출과 같이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다른 조세지출항

목과 구분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근로장려세제(자녀장

려세제 포함)의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포함)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간주

하도록 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 환급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국세기본

법」제51조에 따라 국세청은 징수된 소득세수를 세입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바로 근

로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1.7조원(자녀장려금 0.6조원 포함) 규

모만큼 국세수입 및 복지지출을 모두 과소 집계한다고 볼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7제3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가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8제1항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한다. 

「국세기본법」제51조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세무서

장의 소관 수입금 중에서 지급한다.

「국고금관리법」제16조 

수입으로서 납입된 금액 중 법률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10]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운용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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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개인이 납부한 세액과 관계없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공제제도를  

“환급가능형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라고 부르며, 미국의 경우 동 공제항

목을 다른 조세지출항목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시행되

고 있는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 2008~2009년에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유

가환급금 지원(2.8조원)’이 환급가능형 세액공제제도에 해당된다. 반면에, 자녀세액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과 같이 개인이 부담해야 할 산출세액에

서 공제금액만큼 세금을 제하는 것을 “비환급가능형 세액공제(Non-refundable Tax 

Credit)”로 정의된다. 비환급가능형 세액공제는 자신이 납부할 세액에서 환급받는다

는 점에서 환급가능형 세액공제와 구분되며, 대부분의 소득세 세액공제항목이 여기

에 해당된다. 환급가능형 세액공제를 비환급형 세액공제 및 재정지출과 비교한 아래 

표를 참고하면, 환급가능형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조세지출 항목이

지만, 재정지출제도와 같이 정부기관(국세청)이 직접 현금 지급한다는 점에서 다른 

조세지출 항목과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12)

조세지출

재정지출비환급가능형 세액공제

(Non-refundable Tax Credit)

환급가능형 세액공제

(Refundable Tax Credit)

제도운용 조세를 통한 감면
조세를 통한 감면

(간주세액 에서 공제)
예산을 통한 직접지출

실제

운용방식

개인이 납부한 세액에서 

공제하고 결정세액 납부

현금 지급

(예산에 미편입된 국세청

소관 수입금에서 지원)

현금 지급

(예산에서 지원)

제도
자녀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 대부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舊)유가환급금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보육료지원 등
주: 1)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7에 따라, 신청자가 지급받기로 결정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은 신청자가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간주. 즉, 실제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는 

않았지만 법에 따라 근로장려금 만큼 세액을 납부했다고 여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11] 환급가능형 및 비환급가능형 세액공제, 재정지출 비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환급가능형 세액공제를 다른 조세감면과 

다른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의회예산처(CBO, 2013)에 따르면, 2013년 기준 

12)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OECD에서 사회복지지출(SOCX)을 집계할 때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는 기타

항목(other social policy areas)으로 그 지출액이 복지지출 항목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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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환급가능형 세액공제제도는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자녀세액공제(CTC, child tax credit), 중소기업 건강보험료 세액

공제(SBHCTC, small business health care tax credit), 고등교육세액공제(AOTC, ameri-

can opportunity tax credit), 의료보험세액공제(PATC, premium assistance tax credit) 

등 5건이며, 이로 인한 재정소요액은 연간 1,490억 달러로 추정되었다. 다만, 우리

나라가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전부 조세지출액으로 집계하는 것과 달리, 

미국은 다르게 운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환급가능형 세액공제액 중 체납세액이

나 납부예정세액에서 상쇄되는 분은 조세지출(reduction in revenues)로 구분하여 세

입세출 외로 관리하고, 나머지 현금지급액은 지출(outlays)로 처리하고 있다. 아래 

그림을 살펴보면, 전체 환급가능형 세액공제제도로 인한 재정비용은 재정지출액과 

조세지출액으로 구성되며, 조세지출액은 현금지급액(outlays)의 54~65% 규모인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국도 미국과 같이 총지급액 중 현금지급액에 대해서는 세출 

항목으로 관리하는 등 동일한 방식으로 근로장려세제(WTC, working tax credit)와 

자녀장려세제(CTC, child tax credit)을 운용하고 있다.  

[그림 2] 환급가능형 세액공제로 인한 재정비용 추이: 미국

(단위: 10억 미국달러, 2013년 기준)

   주: IRS(Internal Revenue Service) 실적자료와 JCT(Joint Committee on Taxation) 추정자료 이용

하여 CBO 정리

   자료: CBO, 「Refundable Tax Credits」, 2013.1,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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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3년 기준 미국과 영국의 GDP 대비 EITC ․ CTC 총지급액 규모는 각

각 0.59%, 1.84%로 우리나라(2013년 0.04%, 2015년 0.11%)에 비해 모두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하면,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 또한 미국과 영국 

수준으로 향후 증가할 수 있는 점을 시사한다. 

다. 정책실효성 저하

사회복지제도의 정책효과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개별 사업에 

대한 정책효과 관련 연구13)는 많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이원적 

근로장려

세제

이대웅 외 2인, “근로장려세제(EITC)의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 성향점수 매칭 이

중, 삼중차이 분석을 중심으로”,「한국정책학회보」제24권제2호, 2015, pp.27-56

임병인, “근로장려세제(EITC)의 소득재분배효과”,「경제연구」제30권제

2호, 2012.5, pp.147-168

박능후 ․ 임금빈, “근로장려세제 인지도 변화와 정책효과 분석”,「사회보장

연구」제30권제1호제68집, 2014.2, pp.51-80 

유민이 외 2인,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분석”,「정책분석평가학

회보」제24권제1호, 2014, pp.21~50

정찬미 ․ 김재진,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기준 변경과 자녀장려세제
(CTC) 도입이 홑벌이 및 맞벌이가구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사
회보장연구」제31권제1호, 2015, pp.233-253

자녀장려

세제

황성온, “자녀 양육 관련 조세혜택 제도 비교 분석 : 한국, 미국, 영국, 호주, 독
일 5개국을 중심으로”,「유아교육학논집」제17권제6호, 2013.12, pp.359-378

김재진 ․ 허윤영, 「자녀장려세제(Child Tax Credit)제도 도입방안 연구」, 기획

재정부 연구용역보고서, 2013.12.20 

전병목․조찬채,「주요국의 자녀세액공제와 시사점」, 조세연구원 세법연구 06-08, 2006.11

자녀세액

공제

최보람 ․ 문예영, “출산장려세제의 실효성 검토와 개선방안: 다자녀 추가

공제를 중심으로”,「세무와 회계저널」제13권제4호, 2012.12, pp.187-211

김현숙 ․ 성명재, “자녀세액공제제도 도입이 기혼여성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공공경제」제12권제1호, 2007.5, pp.75-117

영유아 

보육료지원

최성은,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평가와 개선방안”,「재정정책논집」제16

집제3호, 2014.9, pp.63-95

변금선 ․ 허용창, “보육료 지원 확대가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의 여성을 중심으로”,「한국사
회복지학」제66권제2호, 2014, pp.101-125 

박미경 ․ 조민효, “보육정책의 효과성 평가연구”,「한국정책학회보」제23

권제3호, 2014, pp.241-271

13) 이와 관련한 논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다만, 최근에 도입된 자녀장려세제와 자녀세액공제 

등의 경우 효과분석보다는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는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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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계로 인해 야기되는 정책 실효성 문제를 주로 다루고자 한다. 

첫째, 아동 관련 지원제도의 경우 항목별로는 최적의 정책목표 달성을 기준으

로 제도가 설계될 수 있으나, 복지분야 전체 차원에서는 최적 설계가 아닐 수 있다. 

현재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지원은 아동별로 적정 지원금액을 고려하여 아동 연령

에 따라 아동 1인당 각각 월 10~20만원, 월 23.6~77.8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국세청은 자녀부양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자녀세액공제 및 자녀장려금 

등의 방식으로 부양자녀 1인당 각각 연 15~50만원, 연 15~75만원을 지원하고 있

다. 아동 관련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개정할 때, 관련 법(영유아보육법, 조세특례제

한법) 및 관련 부처(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가 달라 국회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

회, 기획재정위원회) 또한 구분되어 있어, 양 지원을 모두 고려하고 제도를 설계하

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부양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재정지출과 조세지

출 모두 지원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실효성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녀세액공제 중 일부내역은 2013년 영유아 보편적 복지지원 도입을 이

유로 2014년부터 폐지되었다가 최근 다시 도입(2014년분 소급적용)되는 등 이원화

된 구조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

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기존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14)를 폐지하면서 세액공제 

형태로 통합 ․ 신설되었다. 다만 2013년부터 소득과 무관하게 영유아(만0~5세) 전체

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의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

공제’(1명당 100만원), ‘출생 ․ 입양공제’(1명당 200만원) 등의 세부내역은 세액공제로 

전환될 때 폐지되었다. 하지만 2015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사태(일부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자녀세액공제에서 기존의 6세이하 공제, 출생 ․
입양공제 등이 재도입되고 2014년 소득신고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이루어진 바 

가정양육

수당

최슬민 ․ 진미정, “양육수당이 자녀 돌봄유형 선택에 미치는 영향”,「한국

가정관리학회지」제33권제1호, 2015, pp.87-97

한영선, “정부의 자녀양육 보조금이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한국가정관리학회지」제32권제6호, 2014, pp.89-107

은석, “교육 및 사회정책의 출산율 고양효과에 대한 비교 연구”,「보건

사회연구」제35권제2호, 2015, pp.5-31

14) 6세 이하 자녀양육비 공제(1명당 100만원), 출생 ․ 입양공제(1명당 20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자녀 
2명 100만원, 2명 초과시 1명당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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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2015.5.13. 소득세법 개정). 달리 말하면, 제도를 종합적으로 설계한다고 하더

라도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총괄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개별 복지사업별로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복지지출 성격이 강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 등을 

국세청에서 수행함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면서도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EITC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추정한 

KDI(2012)15)에 따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장려금을 신

청 ․ 지원받은 가구의 비율은 30.6%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계동향조사 자

료(표본 10,677가구, 분기자료가 누락된 가구 포함)를 이용하여 분석한 국회예산정

책처(2011.1)16)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추정치(2012년 131만가구)와 실적

치(75만가구, 추정치의 57.3%) 간 차이가 큰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

하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지원대상에 대한 추정치와 실적치 간 비교연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신청안내 및 홍보를 하는 등 근로장려금 누락자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에도 의료급여 및 생활급여 조건

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관리하는 보건복지

부와 근로장려금 대상자를 관리하는 국세청 간의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

을 경우 기초생보대상자의 근로유인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5) 윤희숙, “근로장려세제로 본 복지정책 결정과정의 문제점”, KDI FOCUS, 통권 제24호, 2012
16)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 세법개정안 분석」, 2011.10 146~15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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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요 복지제도에 대한 실증분석

1. 분석내용

Ⅲ장에서 우리는 복지제도의 이원적 관리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

는데, 이 중에 몇 가지 사항과 관련하여 주요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미시자료를 이

용한 분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복지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인 정부 측면이 아닌 복지수요자인 개인(가구) 입

장에서 복지제도의 편익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는 개별 복지제도에 대해 

지원대상 및 예산 현황을 집계하고 있으나, 가구별로 복지편익을 얼마나 받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간접적인 방법이지만, 개별가구에 

대한 설문자료인 가계동향자료를 이용하여 가구별로 혜택을 받는 복지제도 여부와 

복지편익을 추정한 후, 가구소득을 중심으로 소득계층별 복지효과를 계량화하였다. 

둘째, 복지제도가 이원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동일한 정책대상에 대해 조세지출

과 재정지출을 모두 지원받는 가구의 규모와 지원금액을 추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재정지출항목 간 중복지원에 한해,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항목 간 중복지원에 한해 

각각 제한을 두고 있을 뿐,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의 통제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동일한 정책대상에 대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이 모두 지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해 동 지원가구수와 예산규모를 추정해 보았다. 

셋째,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원가능가구에 비해 실지원가구 비율이 낮을 수 있

다는 연구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가능가구를 추정

하고 실적치와 비교하였다. 과거 근로장려세제는 국세징수기관인 국세청이 복지제

도인 근로장려금을 운영함에 따른 개인의 심리적 거부감, 국세청의 저소득층에 대

한 낮은 소득파악률 등을 이유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을 신

청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본 장에서는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장려금 지급가구를 추정하여, 동 추정치와 2015년 실적치를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복지제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소득재분배효과는 중요한 평가항목 

중 하나임을 고려하여 주요 복지제도로 인한 소득분배 개선정도를 측정하였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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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조세특례제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심층평가가 시행되고 있으며, 평가 항목 

중에는 형평성(소득재분배)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감안하여 사회복지분야 조세지출

제도에 대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정하여 보았다. 

2. 분석대상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 복지제도 중에서 아동 관련 제도와 근로장려금17)을 분석대상

으로 삼았다. 분석자료의 경우 2014년 가계동향자료(분기자료가 아닌 연간화 자료)

를 이용함에 따라, 가계동향자료의 가구별 정보가 제한되어 분석이 어려울 수 있는 

복지일반분야와 노인 ․ 장애인 관련 복지사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별로 운영되는 복지제도의 경우에도 가계자료에 지역별 정보가 표기되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그 결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녀세액공제, 가정양육수

당, 영유아 보육료지원,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18)

현재 조세지출 복지제도는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지출은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으며19), 집행은 각각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다. 기획재

정부는 해당 조세지출 관련 부서의 건의 및 평가를 거쳐 제도를 개정하게 되며, 보

건복지부 또한 「영유아보육법」등에 근거하여 제도를 관리하고 있다20). 근로장려

세제와 자녀장려세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자녀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을 통해, 가정양육수당과 영유아 보육료지원은 「영유아보육법」을 통해 각각 관리

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는 지원대상자가 국세청에 신청한 후 국세

청의 심사를 거쳐 현금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자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자 소득세 신고시 개인이 부담해야 할 산출세액에서 자녀세액

공제분만큼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다만,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모

두 부양자녀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복하여 지원받

을 수 없다. 조세지출 사업과 마찬가지로 가정양육수당과 영유아 보육료지원 등의 

재정지출사업의 경우에도 이중수혜가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7) 예산분야 기준으로 취약계층지원으로 구분되는 근로장려금은 아동 관련 복지제도는 아니지만, 
자녀장려금과 연동되고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주요한 복지제도임으로 

분석대상에 포함하였음
18) 분석대상이 되는 6개 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고하기 바람
19) 누리과정의 경우 교육부가 교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기반으로 교육청에서 제도 시행
20)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동(만3~5세)에 대한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제24조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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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률 근거)
주무부처 시행부처 지원대상

근로장려세제
조세지출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 국세청

저소득 근로가구

(가구당 총급여 2천5백만원 이하) 

자녀장려세제 〃 〃 〃 자녀부양 가구(4천만원이하) 

자녀세액공제
〃

(소득세법)
〃 〃 자녀부양 개인(소득세 신고자)

가정양육수당
재정지출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지자체 만0~5세 영유아 전체

영유아 보육료지원 〃 〃 〃 만0~2세 영아 전체(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재정지출

(영유아교육법)
교육부 교육청

만3~5세 유아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12] 분석대상이 되는 주요 복지제도 개요

복지지출은 여러 부처에서 관리함에 따라 관련 통계 또한 개별 부처에서만 집

계하고 있다21). 지방정부 예산을 포함하여 2016년에 편성된 예산을 살펴보면, 6개 

복지제도의 총 지출액은 조세지출 3.34조원, 재정지출 10.31조원 등 총 13.7조원 규

모이다. 특히 영아 보육료지원 예산이 4.4조원(교사 인건비 포함),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예산이 4.0조원 등으로 재정지출사업 예산이 상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단위: 억원)

조세지출 재정지출

합계
(소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녀세액
공제

(소계)
영유아

보육료지원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가정
양육수당

33,440 13,018 8,023 12,399 103,085 44,278 40,250 18,557 136,525

자료: 기획재정부(조세지출예산서) ․ 보건복지부 ․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13] 6개 복지제도 총재정지출액: 2016년 예산

21) 조세지출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작성하는 「조세지출예산서」에 조세지출항목별로 조세지출액

을 중심으로 집계되며, 소득별 ․ 과세표준별 등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국세청의 「국세통계연

보」를 통해 발표. 복지분야 재정지출은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집계하고 있는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등을 통해 지자체 지출액을 포함한 전체 규모를 알 수 있음. 
누리과정(어린이집, 유치원) 지출은 교육부에서 집계(교육부가 지방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

육재정교부금’ 관련 예 ․ 결산 자료에는 전체 금액만 명시하고 누리과정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구
분하여 편성한 것은 아님)하며,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지방교육청의 예 ․ 결산 현황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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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까지 발표된 2015년 실적을 기준으로 주요 6개 복지제도를 살펴보면, 

전체 지원금액은 조세지출 2.9조원, 재정지출 10.6조원 등 13.5조원 규모로, 2016년 

예산액(13.7조원)과 유사하였다. 사업별로는, 조세지출 항목은 지원대상이 638.7만명

으로 재정지출 항목(313.6만명)보다 광범위하게 지원되지만, 평균 지원금액은 조세

지출 항목(45.3만원)에 비해 재정지출 항목(연 336.8만원, 월 28.1만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하면, 조세지출 항목은 광범위한 대상으로 소액의 금액을 지원하

는 반면, 재정지출 항목은 소수의 정책대상을 대상으로 상당 금액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다. 2015년 조세지출항목 지원대상자는 EITC 123.3만가구, CTC 104.7만가구, 

자녀세액공제 466.3만명 등 총 638.7만명으로 집계되었다. 재정지출의 경우, 만0~2

세 어린이집 보육료지원 86.2만명,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130.0만명, 가정양육수당 

97.4만명 등 영유아 313.6만명을 지원대상으로 보고 예산이 편성되었다. 

항목 연도
지원

단위

지원대상

(만가구, 만명)

평균지원액

(만원)

전체 지원금액

(억원)

조세지출(실적) 638.7  45.3 28,944

근로장려세제 2015 가구 123.3  82.9 10,217

자녀장려세제 2015 가구 104.7  61.3 6,417

자녀세액공제 2015 개인 466.3 26.4 12,310

재정지출(예산) 313.6 
336.8 

(28.1)
105,605 

영유아 보육료 2015 아동 86.2 
554.0

(46.2) 
47,758 

누리과정 보육료 2015 아동 130.0 
303.1

(25.3) 
39,407 

가정양육수당 2015 아동 97.4 
189.3

(15.8) 
18,440 

총재정치출 n/a n/a 134,549

주: 1) 근로장려금(123.3만가구)와 자녀장려금(104.7만가구) 지원가구 합계(228.0만가구)에서 EITC와 
CTC를 모두 지급받은 가구(55.5만가구)를 제하면 EITC ․ CTC 수급가구는 172.4만가구이며, 
여기에 자녀세액공제 대상자(466.3만명)를 합산하여 전체 지원대상 계산. 부양자녀가 있는 

EITC 지원가구는 CTC를 적용받을 수 있어, EITC와 자녀세액공제는 중복가능성 없음 

     2) 재정지출 3개 항목의 경우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므로 전체 지원대상 아동수를 명시

     3) 괄호( ) 안은 월단위 평균지원금액임

자료: 국세청 ․ 보건복지부 ․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14] 주요 복지제도 지원 현황: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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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업을 중심으로 실적이 발표되는 예 ․ 결산자료와 함께, 보건복지부에서

는 「보육통계」를 통해 영유아에 대한 지원현황을 연령별로 집계하고 있다. 2014

년도 보육통계에 따르면, 정부 지원을 받은 아동은 어린이집 이용아동 149만 6,671

명, 유치원 이용아동 65만 2,546명, 가정양육아동 101만 2,336명 등 총 316만 1,553

명으로 집계된다. 다만 보육통계 상 연령별 지원아동수는 통계청 주민등록인구와 

차이가 있는데, 이는 보육시설 지원기준과 가정양육수당 지원기준이 다르기 때문이

다. 만0~2세의 경우, 가정양육수당은 아동의 나이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

과 비교하여 보육시설은 학기(3월) 시작시 아동 연령(만0세반, 만1세반 등)을 기준

으로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생후 10개월 동안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은 

후 어린이집 만0세반에 편성된 아동의 경우, 10개월 동안 만0세로 양육수당 20만원

을 매달 지원받고 어린이집 또한 만0세반에서 1년 동안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만6세 아동은 대부분 초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복지대상에서 제외되어서, 만6세 

복지 지원대상(4.0만명)이 통계청 인구(46.8만명)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만명)

양육 및 보육료 지원대상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B)

차이
(A-B)소계

(A)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양육

만0세(반) 521,952 138,563 - 383,389 419,833 102,119 

만1세(반) 651,964 342,056 - 309,908 438,778 213,186 

만2세(반) 555,029 409,954 - 145,075 488,030 66,999 

만3세(반) 481,553 265,338 156,089 60,126 474,932 6,621 

만4세(반) 444,295 177,014 228,129 39,152 472,731 -28,436 

만5세(반) 457,889 155,510 267,576 34,803 447,531 10,358 

만6세(반) 48,871 8,236 752 39,883 468,321 -419,450 

합계 3,161,553 1,496,671 652,546 1,012,336 3,210,156 -48,603 

주: 1)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인원은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집계

   2) 보건복지부 영유아 관련 지원대상 합계와 통계청 인구 간에는 차이가 발생하며, 특히 만 0~2
세, 6세에서 차이가 큼. 만0~2세의 경우 보육시설 지원기준과 가정양육수당 지원기준이 다

름에 따라 발생하며, 만6세의 경우 초등학교에 진학한 아동은 복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자료: 국세청 ․ 보건복지부 ․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15] 영유아 관련 복지제도 지원대상: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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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자료

앞에서 우리는 정부 부처의 예 ․ 결산 및 보육 자료를 통해 복지제도의 규모를 살펴

보았는데, 예 ․ 결산자료는 전체 예산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

나, 가구별로 어떤 항목의 혜택을 얼마만큼 받고 있는지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다. 

보건복지부 ․ 국세청 등 주관부처에서 집계 ․ 발표하는 자료에는 각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이 주로 명시되어 있는데, 사업마다 지원대상 단위(가구, 과세대상

자, 아동)가 다른 실정이다. 또한 가구 중에는 다수의 복지제도 수혜를 받는 가구가 

있을 수 있는데, 동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가구별 지원자료가 공유되

고 이를 총괄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복지시스템으로는 이

와 같은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2014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GAUSS 프로그램을 통해 간접적으로 복지수혜가구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가계동향

자료는 가구의 생활수준 실태와 그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가계의 수입과 지출

을 가계부 형식으로 통계청에서 면접 조사하는 형태이다. 가계동향자료의 표본규모

는 약 9천가구(적격가구 기준) 정도이며, 가구별로 가구주 ․ 가구원 정보(나이, 성별, 

학력, 취업, 직업 등), 거주주택 정보(월세평가액, 전세보증금, 사용면적 등), 소득(소

득분류별), 가계지출(소비지출 및 비소비지출) 등의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우선 2014년 가계동향조사의 분기별 원자료를 가구고유번호 기준으로 동일가

구별로 묶어 연간화한 자료를 구성하였다22). 성명재 외 3인(2015)에 따르면, 조세지

출 복지제도 항목의 경우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여부가 결정되므로 월간 

또는 분기 자료를 연간자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계절에 따라 가구

의 소비 및 소득 형태가 달라지는 계절성을 제거하기 위해 4개 분기 자료가 모두 

있는 4,904가구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탈락가구에 대해서는 선택편의23)가 발생

하지 않도록 탈락가구와 소비지출 수준이 가장 유사한 선택가구에 탈락가구의 표준

가중치를 이전시키는 방법24)을 사용하여 선택편의를 제어하였다. 

22)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성명재 외 3인,「개인소득세 부문 비과세 ․ 감면제도의 효과분석을 

위한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2015.12, 10~17쪽 참고 바람
23) 선택편의란 조사대상에서 선정된 표본의 대표성이 결여되어 편의(bias)가 생기는 것을 말함
24) 만약에 가중치가 0.3인 A가구가 3분기 자료 미비로 분석대상에서 탈락하게 되는 경우, 선택된 

가구 중에 소비지출ᆯ이 가장 유사한 B가구(가중치 0.4)에 가중치를 이전시켜 B가구의 가중치

가 0.7이 되도록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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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세, 명, 만원)

항목 단위 평균 표준편차 최대 최소

가구주 연령 세 52.34 14.03 95.00 17

가구원수 명 2.75 1.26 8 1

취업인수 명 1.25 0.88 6 0

시장소득 만원 4,330.5 3,149.0 30,086.8 0

총소득 〃 4,808.8 3,025.4 30,035.3 0

가처분소득 〃 4,385.8 2,599.6 28,941.7 -620.9

소비지출 〃 2,653.4 1,689.6 21,363.9 92.5

소득세 〃 177.5 335.8 5,560.7 0

재산세 〃 20.3 37.6 568.6 0

사적이전소득 〃 242.1 802.5 10,482.4 0

공적이전소득 〃 236.2 631.1 8,665.3 -1,188.9

사회보험료 〃 243.2 241.1 4,356.1 0

주: 2014년 가계동향조사자료의 연간화 자료 기준(저자 추정)이고, 가구 수는 총 4,904가구

자료: 성명재 외 3인,「개인소득세 부문 비과세 ․ 감면제도의 효과분석을 위한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2015.12

[표 16] 2014년 가계동향조사 연간화 자료의 주요 기술통계

한편 가계동향조사에는 ‘공적이전소득’의 세부항목으로 ‘기타사회보장수혜’ 항

목이 있으나, 근로장려금 ․ 가정양육수당 ․ 기초생활보호급여 등 다양한 종류의 정부

이전소득 통계가 혼재 ․ 합산되어 있어 분리가 불가능하다. 또한 자녀양육비 지원은 

정부에서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여 가계부에 기입될 가능성이 크지만, 영유아 보육

료지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통해 지원이 되므로 가구 측면에서 직접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계조사자료 가계부에 기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명재 외 3인(2015)에서 가공한 가계동향 

연간화 자료를 바탕으로 하되, 기타사회보장수혜 항목을 이용하지 않고 정책실험을 

통해 현행 주요 복지제도의 지원대상과 평균지원액 등을 소득계층별로 추정하고자 

한다. 성명재 외 3인(2015)의 모형에서는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 중 하나인 자녀세액

공제만 추정이 되므로, 나머지 5개 제도를 설계하여 지원규모를 추정하였다. 기존에 

추정된 자녀세액공제의 경우에도 자녀장려금까지 수혜가 가능할 시에는 지원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도록 제도를 설계하였다. 또한 동 추정치를 이용하여 복지제도의 

전체 예산 및 지원대상 규모를 산정하며, 추정치와 실적치 간 차이가 큰 일부 사업

의 경우에는 괴리를 줄이기 위해 보정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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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뮬레이션 결과

가. 가구별 복지혜택

(1) 조세지출항목

복지분야 조세지출항목의 지원대상가구를 소득계층별로 추정한 결과, 소득이 증가

할수록 전체 복지분야 조세지출 수혜가구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원

가구 규모가 가장 큰 자녀세액공제(397.8만가구)가 소득 증가와 함께 공제대상이 크

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소득계층별로는, 소득하위 1~3분위는 근로장려금 지원가구

가, 4분위는 자녀장려금 지원가구가 각각 가장 많았으며, 5분위부터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과세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자녀세액공제가구 비중이 가장 높

았다. 저소득 근로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EITC는 소득하위 1분위 27.1만가구, 2분위 

39.8만가구, 3분위 31.0만가구 등 혜택이 대부분 저소득가구에 귀속되었으며, CTC 

수급가구는 소득하위 4~5분위에서 정점에 달한 후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다. 이는 

부양자녀가 없는 저소득 단독가구가 소득하위 1~2분위(220만가구)에 주로 분포하

여 동 소득구간에서 EITC 적용가구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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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복지분야 조세지출제도의 지원가구 분포: 2015년

   주: 2014년 가계동향조사 연간화 자료(4,904가구)를 이용하여 2015년 복지분야 조세지출항목(자녀

세액공제, EITC, CTC)의 정책효과를 소득계층별로 추정

   자료: 가계동향조사자료(성명재외 3인, 2015)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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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제도의 전체 수혜가구 비중은 근로장려금 22.1%, 자녀장려금 18.2%, 

자녀세액공제 63.4%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1~2분위는 근

로장려금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다가, 3분위부터 자녀장려금 지원가구가 크게 

증가한 후 6분위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다. 4분위의 경우 근로장려금 

25.5%, 자녀장려금 58.3%, 자녀세액공제 21.5% 등 자녀장려금가구 비중이 가장 높

았으며, 5분위는 자녀장려금(43.8%)과 자녀세액공제(46.6%) 비중이 모두 높게 나타

났다. 소득하위 6분위 이상의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 가구비중이 80% 이상을 차지

하고, 소득 10분위는 자녀세액공제 비중이 9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복지제도별로 살펴보면, 근로장려세제는 지원가구가 주로 1~3분위에 집중되다

가 4분위를 기점으로 가구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자녀장려세제는 단독가구가 많

은 1~2분위 계층에서 비중이 낮다가 3~5분위에서 그 비중이 크게 증가한 후, 소득

요건(가구소득 4,000만원 미만)에 따라 소득이 6분위 이상 수준이 되면 그 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장려제도와 이중수혜가 제한된 자녀세액공제

의 경우, 5분위를 기점으로 가구비중이 증가한 후 6분위 이상에서는 전체 복지지출 

수혜가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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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복지분야 조세지출제도의 지원가구 비중 분포: 2015년

   주: 2014년 가계동향조사 연간화 자료(4,904가구)를 이용하여 2015년 복지분야 조세지출항목(자녀

세액공제, EITC, CTC)의 정책효과를 소득계층별로 추정

   자료: 가계동향조사자료(성명재외 3인, 2015)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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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분야 조세지출항목의 전체 조세지출액(예산소요액)은 자녀세액공제 1조 

3,495억원, 자녀장려금 7,511억원, 근로장려금 1조 1,860억원 등 총 3조 2,860억원 

규모로 추정되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자녀세액공제는 소득하위 2분위 1만원에서 

5분위 이후에는 30만원 이상 공제를 받는 등 평균 공제액, 지원가구수, 예산소요액 

모두 5분위를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소득계층별 세액공제 평균금액의 경

우, 납부할 결정세액이 많지 않은 소득하위 4분위까지는 결정세액만큼 공제를 받다

가 5분위 이상부터 세액공제분 만큼 공제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일

정 소득 이상부터 장려금이 감소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지

원액이 감소함에 따라, 소득하위 3~5분위 계층이 주요 수혜대상인 것으로 나타났

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하위 1~4분위 예산소요액 합계가 9,582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80.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평균 지원금액은 소득계층별로 

80~90만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단위: 만가구, 억원, 만원)

소득하위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6 

분위

7 

분위

8 

분위

9 

분위

10 

분위
전체

지원가구수 합계 28.2 40.6 47.9 59.2 69.6 66.1 71.5 75.7 84.2 84.7 627.6

자녀세액공제 - 0.5 3.9 12.7 32.4 53.1 61.3 69.6 80.0 84.3 397.8 

자녀장려금 2.3 7.5 18.4 34.5 30.5 8.6 5.3 4.4 2.7 - 114.2

근로장려금 27.1 39.8 31 15.1 9.6 6 6.3 2.1 1.5 0.4 138.8

총지출 합계 2,560 4,010 3,704 3,989 3,710 2,881 3,019 2,986 3,180 2,826 32,866 

자녀세액공제 - 1 40 261 1,080 1,764 2,148 2,595 2,820 2,787 13,495 

자녀장려금 202 575 1,309 2,294 1,902 570 310 224 123 - 7,511 

근로장려금 2,357 3,435 2,356 1,434 728 548 560 167 237 39 11,860 

평균 지원금액 90.8 98.8 77.3 67.4 53.3 43.6 42.2 39.5 37.8 33.4 52.4 

자녀세액공제 -　 1.2 10.2 20.5 33.3 33.2 35.0 37.3 35.3 33.1 33.9 

자녀장려금 88.0 76.7 71.1 66.5 62.4 66.2 58.5 51.0 45.7 -　 65.8 

근로장려금 87.0 86.3 76.0 95.0 75.8 91.3 88.9 79.5 157.9 97.5 85.4 

주: 2014년 가계동향조사 연간화 자료(4,904가구)를 이용하여 2015년 복지분야 조세지출항목(자녀세액

공제, EITC, CTC)의 정책효과를 소득계층별로 추정

자료: 가계동향조사자료(성명재외 3인, 2015)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표 17] 복지분야 조세지출제도의 지출규모 추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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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지출항목

본 보고서에서 재정지출 분석대상으로 삼은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보육료지원, 누리

과정 보육료지원 등은 주로 만0~6세 아동(만6세의 경우에도 미취학아동 해당)을 지

원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분석자료인 가계동향조사 표본가구의 아동 

구성이 모집단(재정지출 지원대상)을 잘 대표할수록 분석의 정확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표본 4,904가구을 이용해 추정한 만0~6세 미취학아동은 412.8만명

(2015년 전국가구수 기준)으로, 예산편성상 지원대상자 307.2만명과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보육대상 아동수가 연령별로 50만명 내외 규모인 반면, 

가계동향자료를 이용한 아동수 추정치는 33~70만명으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감안하여 추정치에 연령별 조정계수(실적치/추정치)를 적용

하고, 추정치와 실적치 간 차이가 큰 만6세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단위: 만명)

소득하위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6 

분위

7 

분위

8 

분위

9 

분위

10 

분위
전체

영유아 전체 1.0 5.5 21.7 43.5 67.3 57.8 63.0 57.2 53.6 42.3 412.8

만0세 - 1.3 3.3 5.4 5.1 9.7 11.0 3.4 4.4 3.1 46.8

만1세 - 0.7 4.4 6.3 12.7 8.2 6.2 11.9 6.5 4.8 61.8

만2세 - 0.3 2.6 3.8 9.2 12.6 9.9 9.7 9.5 6.7 64.3

만3세 - 1.5 3.4 9.0 9.6 9.9 11.2 8.1 9.4 8.4 70.4

만4세 - - 4.2 6.6 9.6 6.0 10.9 8.0 7.5 6.8 59.7

만5세 1.0 0.2 2.4 9.6 16.2 7.7 8.2 11.7 10.2 8.9 76.1

만6세 - 1.4 1.4 2.8 4.8 3.7 5.6 4.4 5.9 3.6 33.7
주: 2014년 가계동향조사 연간화 자료(4,904가구)를 이용하여 소득계층별 아동수를 추정

자료: 가계동향조사자료(성명재외 3인, 2015)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표 18] 가계동향자료를 이용한 연령별 ․ 소득계층별 영유아 아동수 추정치: 2015년

(단위: 만명)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만6세

추정치 46.8 61.8 64.3 70.4 59.7 76.1 33.7

실적치 53.8 58.1 50.3 48.7 45.6 47.5 3.1

조정계수 1.15056 0.94068 0.78198 0.69185 0.76432 0.62396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19] 영유아 아동의 연령별 조정계수: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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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아동수와 추정치를 이치시키기 위해 보정을 한 결과, 주요 복지분야 재정

지출사업의 대상이 되는 아동(만0~5세 미취학아동)은 307.2만명이며, 영유아를 양

육하는 가정은 228.7만 가구로 추정되었다. 아래 그림을 참조하면, 소득이 증가할수

록 가구에서 부양하는 아동수도 함께 증가하여 소득하위 5분위 계층에서 정점에 달

한 후 아동수가 점차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다. 이는 저소득층의 경우 단독가구 비

중이 높아서 영유아를 부양하는 사례가 적고, 고소득층의 경우 가구주 연령이 높을 

가능성이 커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가 드물 수 있기 때문이다.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우 평균연령이 높지 않아 인구통계학적으로 소득이 많지 않은 중간소득계

층인 5~8분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동 계층의 영유아수가 분위별로 모두 40

만명을 초과하였다. 영유아부양 가구분포는 아동분포와 비슷한 형태를 보였으며, 주

로 소득하위 4~10분위 그룹(211만가구)에 혜택이 집중(수혜구의 93%)되었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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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영유아 아동수 및 부양가구 분포 추정: 2015년

(단위: 만명, 만가구) 

주: 1) 가계동향조사 연간화 자료(4,904가구)를 이용하여 아동 관련 분포를 추출

    2)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보육료지원(누리과정 포함)의 대상이 되는 만0~5세(만6세 제외) 
아동을 대상으로 분포 추정하되, 보건복지부 재정사업 대상자를 기준으로 추정치 조정

    3) 전체 영유아수(추정치)는 304.1만명, 동 아동을 부양하는 가구는 227.0만가구 추정

자료: 가계동향조사자료(성명재외 3인, 2015)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25) 과거처럼 소득하위 7분위 가구까지만 복지혜택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소득하위 8~10분위 

가구에 속한 아동 108.8만명(전체의 35.9%)은 복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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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영유아 관련 가계동향자료로는 아동의 어린이집 ․ 유치원의 이용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사업별 지원단가(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포함) 및 이용인원을 이용

하여 평균적인 보육료 및 양육료 지원액을 연령별로 산정하였다. 영유아의 월 평균

지원금액을 나타낸 아래 표를 참고하면, 평균적으로 가정양육수당 15.6만원, 영아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인건비 지원비 포함) 48.6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24.9만

원 등 영유아 1인당 월평균 28.1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평균 월지

급액을 살펴보면, 만0~2세 아동에 대해서는 약 31~33만원씩 지원하다가, 연령 증

가에 따라 정부지원단가가 낮아짐에 따라 지원금액 또한 20만원대로 감소하였다. 

(단위: 만원)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합계 

가정양육수당 20.0 15.0 10.0 10.0 10.0 10.0 15.6

영아 보육료  72.3 51.0 39.5 - - - 48.6

인건비미지원 기관 40.6 35.7 29.5 - - - 33.4

인건비지원 기관 77.8 53.7 41.3 - - - 51.2

누리과정 보육료  - - - 26.3 25.2 23.9 24.9

국공립 - - - 11.0 11.0 11.0 11.0

사립 - - - 29.0 29.0 29.0 29.0

전체 평균  31.5 33.0 32.9 24.6 23.9 22.8 28.1
(연 단위) 378 396 394 295 287 273 337

주: 1) 세부항목별 또는 연령별 인구비중을 반영한 가중평균값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20] 영유아 아동의 연령별 ․ 복지제도별 월 평균지원금액: 2015년

평균지원금액과 앞서 추정한 영유아수를 곱하여 2015년 복지재정지출 규모를 

산출하면, 영유아 아동을 부양하는 228.7만가구(평균 아동 1.34명)가 연평균 456.5만

원(월 38만원)씩 지원을 받아 10.4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단위: 만가구, 만명, 만원, 억원)

지원가구

(만가구)

지원 아동

(만명)

평균 지원금액(만원) 총재정지출

(억원)연단위 월단위

227.0 304.1 456.5 38.0 103,621

주: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보육료지원(어린이집, 유치원) 사업 기준임

자료: 가계동향조사자료(성명재외 3인, 2015)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표 21] 영유아 관련 복지분야 재정지출제도의 지원규모 추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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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층별 영유아 관련 재정지출 규모를 나타낸 아래 그림을 참조하면, 지원

가구수는 소득하위 1분위부터 5분위까지 증가하다가 5~8분위 계층에서 각각 30만

가구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평균지원액은 전체 평균인 456만원

(월기준 38만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410~480만원(월기준 34~40만원) 수준을 

보였으며, 이는 현행 아동 관련 복지제도가 소득과 관계없이 아동연령에 따라 보육

․ 양육료가 결정되는 현 복지제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득계층별

로  평균 지원금액 차이가 크지 않음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복지분야 재정지출 규

모는 지원가구수에 연동하게 되는데, 수혜가구수가 많은 소득하위 5~8분위에서 6.3

조원(전체의 60.8%)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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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복지분야 재정지출제도의 소득계층별 지원규모 추정: 2015년

     주: 2014년 가계동향조사 연간화 자료(4,904가구)를 이용하여 만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정

양육수당, 영유아 보육료지원(어린이집, 유치원) 사업의 2015년 정책효과를 추정

     자료: 가계동향조사자료(성명재외 3인, 2015)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가계동향자료를 이용한 재정사업의 예산소요액 10조 3,621억원은 2015년 재정

사업 예산(지방자치단체분 포함) 10조 5,605억원과 일부 차이는 점을 유의할 필요

가 있다. 2015년 기준 복지 재정사업 예산은 가정양육수당 1조 8,440억원,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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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지원 4조 7,758억원,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3조 9,407억원 등 총 10조 5,605억

원으로, 추정치보다 1,983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산에 포함된 장애인 

및 시간연장 보육료지원(1,253억원), 만6세 아동에 대한 양육 ․ 보육료지원(500억원) 

등의 경우 가계동향조사 자료로는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실증분석에서 제외하였

기 때문이며, 이를 감안하면 실적치와 추정치 간 차이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3) 전체 항목

복지분야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항목을 아울러서 2015년 전국 가구수 기준으로 지

원가구를 살펴보면, 조세지출 627.6만가구, 재정지출 227만가구 등 총 680.7만가구

(다중수혜 174만가구)가 평균 200.5만원씩 복지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

가구수는 조세지출항목(627.6만가구)이 재정지출항목(227.0만가구)보다 많고, 평균지

급액은 반대로 재정지출항목(456.5만원)이 조세지출항목(52.4만원)보다 많은 것으로 

추계되었다. 다만, 만0~5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모두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동 가구수는 174만가구로 추정되었다. 다중지원가구는 1

년 동안 조세지출항목에서 66만원, 재정지출항목에서 462만원 등 총 528만원을 평

균적으로 지원받으며, 각각의 평균지원금액 규모는 조세지출항목만 지원받는 가구

(47.1만원)와 재정지출만 적용받는 가구(456.5만원)에 비해 모두 컸다.  

(단위: 만가구, 만원, 억원)

단위

조세지출 재정지출
전체

(A+B+C)
소계

(A+B)

조세지출만

(A)

다중지원

(B)

재정지출만

(C)

소계

(B+C)

가구수 만가구 627.6 453.7 174.0 53.1 227.0 680.7

평균지급액 만원 52.4 47.1 528.1  437.9 456.5 200.5

총 지급액 억원 32,866 21,388 91,870  23,230 103,621 136,488 

주: 1) 평균지원금액 528.1만원은 조세지출항목 66.0만원, 재정지출항목 462.1만원으로 구성 

    2) 다중지원금액 9조 1,870억원은 조세지출액 1조 1,479억원, 재정지출액 8조 391억원으로 구성

    3) 가계동향조사 연간화 자료(4,904가구) 이용하여 조세지출 항목(자녀세액공제, EITC, CTC)과 

재정지출 항목(가정양육수당, 영유아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의 정책효과 분석

자료: 가계동향조사자료(성명재외 3인, 2015)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표 22] 주요 복지제도 지원규모 추정(2014년 가계동향자료 이용):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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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복지제도 지원가구의 민간소득 대비 복지분야 지원금액 비중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민간소득 4,547만원의 4.4%인 201만원의 복지혜택이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주요 복지제도의 평균지원금액의 민간소득금액 

대비 비중은 소득하위 1분위 12.4%에서 10분위 1.3%로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다. 

소득하위 1~5분위의 경우, 주요 6개 복지제도의 평균지원금액이 1분위 97만원에서 

5분위 273만원으로 증가하지만 민간소득 증가율이 이보다 커서, 민간소득 대비 평

균지원금액 비율이 다소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다. 소득하위 6~10분위의 경우, 평균

지원금액이 5분위를 정점으로 10분위 142만원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보임에 따라 

민간소득 대비 복지혜택 비중도 5분위 7.4%에서 10분위 1.3%로 크게 감소하는 것

으로 추정되었다. 이처럼 주요 복지제도는 소득하위 5분위 이하 계층에 대해 가구

민간소득의 7% 이상을 지원해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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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주요 복지제도의 가구민간소득 대비 평균지원금액 비율 추정

     주: 1) 민간소득은 시장소득과 민간이전소득을 합한 금액임

        2) 주요 6개 복지제도(자녀세액공제, EITC, CTC,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의 가구당 평균지원금액 

        3) 2014년 가계동향조사 연간화 자료(4,904가구)를 이용하여 조세지출 항목과 재정지출 항목에 

대한 가상실험을 통해 소득계층별 정책효과를 분석

     자료: 가계동향조사자료(성명재외 3인, 2015)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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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만가구, 만원, 억원)

소득하위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6 

분위

7 

분위

8 

분위

9 

분위

10 

분위
전체

평균민간소득  781 1,541 2,281 3,033 3,696 4,352 5,204 6,100 7,487 10,996 4,547 

가구수 (만가구)

전 체 28.2 41.1 51.6 64.1 74.6 75.2 81.1 83.5 91.5 90.0 680.7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조세지출만 27.8 38.2 39.1 39.4 39.9 42.3 46.2 50.6 65.1 65.3 453.7

(비중) (98.6) (92.9) (75.8) (61.4) (53.5) (56.2) (56.9) (60.6) (71.1) (72.6) (66.6)

다중지원 0.4 2.5 8.8 19.8 29.7 23.8 25.3 25.1 19.2 19.4 174.0

(비중) (1.4) (6.0) (17.1) (31.0) (39.8) (31.7) (31.3) (30.0) (20.9) (21.5) (25.6)

재정지출만 - 0.5 3.7 4.9 5.0 9.1 9.6 7.8 7.3 5.3 53.1

(비중) (0.0) (1.1) (7.1) (7.6) (6.7) (12.1) (11.8) (9.4) (7.9) (5.9) (7.8)

평균지원금액 (만원)

전 체 96.6 128.5 186.4 230.6 272.8 248.3 237.5 207.0 172.6 141.5 200.5

조세지출만 87.4 93.1 71.4 65.5 45.0 38.0 32.2 28.6 30.4 26.4 47.1

다중지원 738.2 642.7 578.5 529.3 548.6 531.5 557.4 503.3 531.2 440.1 528.1

[민간소득

대비]
[94.5] [41.7] [25.4] [17.5] [14.8] [12.2] [10.7] [8.3] [7.1] [4.0] [11.6]

재정지출만 　- 332.6 468.2 348.6 453.3 484.3 380.6 412.8 501.3 466.8 437.9

총재정지출액 (억원)

전 체 2,725 5,275 9,615 14,775 20,354 18,666 19,249 17,297 15,786 12,737 136,488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조세지출만 2,430 3,550 2,789 2,578 1,795 1,608 1,486 1,448 1,980 1,724 21,388 

(비중) (89.2) (67.3) (29.0) (17.5) (8.8) (8.6) (7.7) (8.4) (12.5) (13.5) (15.7)

다중지원 295 1,575 5,108 10,502 16,284 12,656 14,124 12,612 10,172 8,534 91,870 

(비중) (10.8) (29.9) (53.1) (71.1) (80.0) (67.8) (73.4) (72.9) (64.4) (67.0) (67.3)

재정지출만 - 150 1,718 1,694 2,275 4,403 3,639 3,237 3,634 2,479 23,230 

(비중) 0.0 (2.8) (17.9) (11.5) (11.2) (23.6) (18.9) (18.7) (23.0) (19.5) (17.0)

주: 1) 민간소득은 시장소득과 민간이전소득을 합한 금액임

    2) 2014년 가계동향조사 연간화 자료(4,904가구)를 이용하여 조세지출 항목(자녀세액공제, EITC, 
CTC)과 재정지출 항목(가정양육수당, 영유아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대한 가상실험을 통해 
소득계층별 정책효과를 분석

자료: 가계동향조사자료(성명재외 3인, 2015)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표 23] 주요 복지제도의 소득계층별 지원규모 추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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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세지출 및 재정지출 다중수혜가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지혜택을 받는 가구 입장에서 수혜여부를 살펴보면, 조세

지출과 재정지출을 모두 지원받는 가구가 174만가구로 상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소득계층별로 지원가부 분포를 보면, 소득하위 4분위 19.8만가구, 5분위 29.7만가구, 

6분위 23.8만가구, 7분위 25.3만가구, 8분위 25.1만가구 등 소득하위 4~8분위계층에

서 조제지출과 재정지출을 동시에 적용받는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에 노

인단독가구 비율이 높은 소득하위 1~2분위 계층은 저소득 근로계층을 정책대상으

로 삼는 근로장려금을 주로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많

은 9~10분위의 경우 다중지원가구 규모가 4~8분위에 비해 다소 감소하는 반면, 조

세지출만 공제받은 가구가 65만가구 수준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재

정지출만 지원받는 가구는 주로 소득하위 3분위 이상에 분포하였으며 소득계층별로 

10만가구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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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주요 복지제도 소득계층별 수혜가구 추정: 2015년

(단위: 만가구) 

   주: 가계동향조사 연간화 자료(4,904가구) 이용하여 조세지출 항목(자녀세액공제, EITC, CTC)과 
재정지출 항목(가정양육수당, 영유아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의 정책효과 분석

   자료: 가계동향조사자료(성명재외 3인, 2015)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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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가구수 비중을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조세지출만 지원받는 가구가 모든 

소득계층에서 가장 많았으며 다중지원가구 비중은 소득하위 4~8분위에서 3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가구 전체적으로는 조세지출만 지원받는 가구 비중

이 66.6%, 재정지출만 지원받는 가구 비중이 7.8%, 모두 지원받는 가구 비중이 

25.6%로 각각 추정되는 등 모든 소득 계층에서 조세지출 지원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는, 소득하위 1~2분위의 경우 주요 복지제도 지원가구대상 

중 조세지출만 지원받는 가구가 9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소득 3분위부터 자녀 

관련 재정지출을 지원받는 가구 비중이 점차 증가하다가 9분위 이후에는 다소 감소

하는 형태를 보였다. 특히 다중지원가구의 경우, 소득하위 4~8분위 계층에서 그 비

중이 32.7%로 높았고 9~10분위에서는 동 비중이 21.2%로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이는 주요 복지 재정지출사업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소득 9~10분

위 계층은 가구원 평균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아 영유아를 부양할 가능성이 낮은 반

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아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편 영유아 자녀가 있으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거

나 소득세 부담액이 없어서, 재정지출만 지원받은 가구비중(평균 7.8%)은 모든 소

득계층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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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주요 복지제도 소득계층별 지원가구 비중 추정: 2015년

      주: 가계동향조사 연간화 자료(4,904가구) 이용하여 조세지출 항목(자녀세액공제, EITC, CTC)과 

재정지출 항목(가정양육수당, 영유아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의 정책효과 분석

      자료: 가계동향조사자료(성명재외 3인, 2015)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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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복지제도의 전체 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모두 지

원받은 가구의 예산소요액은 저소득가구를 제외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정부 실적자료에 따르면, 재정지출항목(영유아 보육료지원, 가정양

육수당)의 평균지원금액 336.8만원은 조세지출항목(자녀세액공제, EITC, CTC)의 

평균지원금액 45.3만원의 7배 수준으로, 재정사업의 지원대상인원이 조세지출항목

에 비해 적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소요액은 재정사업 수혜가구수에 크게 연동되는 것

으로 추정된다. 특히, 조세지출 ․ 재정지출 다중지원 가구수와 전체 예산액 간에 밀

접한 상관관계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상관계수=0.9828), 다중지원 받는 174만가

구의 예산소요액은 9.2조원 규모로 전체 예산 13.6조원의 67.3%를 차지하는 등 동 

계층이 아동 관련 복지제도의 주요 정책대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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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주요 복지제도 소득계층별 예산소요액 추정: 2015년

   주: 1) 가계동향조사 연간화 자료(4,904가구)를 이용하여 조세지출 항목(자녀세액공제, EITC, CTC)
과 재정지출 항목(가정양육수당, 영유아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대한 가상실험을 통해 

정책효과를 분석

       2) 다중지원가구수와 전체 예산액 간의 상관계수는 0.9828임
   자료: 가계동향조사자료(성명재외 3인, 2015)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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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복지제도에 대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모두 지원받은 가구의 특성을 

나타낸 아래 그림을 살펴보면, 다중수혜가구의 평균복지혜택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400만원을 상회하였고 평균적인 가구 민간소득 4,547만원의 12% 수준인 528만원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1분위 계층(0.4

만가구)의 경우 평균적으로 민간소득 781만원에 육박하는 738만원의 총재정지출 지

원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소득하위 10분위(=소득상위 1분위, 19.4만가

구)의 경우 총재정지출액 440만원은 민간소득(1.1억원)의 4%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

었다. 이처럼 다중수혜가구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적인 복지혜택은 다소 감

소하는데 비해 민간소득은 더 크게 증가하여 민간소득 대비 복지혜택 비율이 감소

하는 형태를 보였다. 자녀 ․ 보육 관련 복지제도의 주요 정책대상인 소득하위 4~8분

위 계층의 경우 민간소득 대비 8~17%에 해당하는 금액을 복지재정을 통해 지원받

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정부지원 규모가 가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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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다중수혜가구의 소득계층별 민간소득 대비 복지혜택 비중 추정

   주: 가계동향조사 연간화 자료(4,904가구) 이용하여 조세지출 항목(자녀세액공제, EITC, CTC)과 재정

지출 항목(가정양육수당, 영유아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의 정책효과 분석

   자료: 가계동향조사자료(성명재외 3인, 2015)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26) 다만, 동 정부지원이 출산율 제고로 이어지느냐의 문제는 본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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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추정가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추정가구는 실적치(172.4만가구)의 

75%인 229.8만가구로, 국세청이 복지제도를 운용함에 따른 비효율의 발생 등으로 

인해 제도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과거 KDI(2012)는 복지패널을 이용

하여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가구를 추정하였으며, 동 추정가구수는 실수

혜가구수 대비 30.6% 수준으로, 근로장려세제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

다. 가계동향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나타낸 아래 표를 참고하면,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지원대상과 총지급액 모두 실적치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비해 평균지급액은 실적치와 추정치 간 차이가 크지 않은 점27)을 감안하면 추정된 

지원가구가 실적치보다 많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추정가구수가 실제 수혜가구수

보다 많은 것은 자산 관련 정보(전세보증금, 이자 ․ 배당수입 등)가 부족한 가계동향

자료의 특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과거 가계동향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NABO(2011.10)의 EITC 수급가구 추정치(131만가구)와 실적치(75만가구, 추정치의 

57.3%) 간 간극이 좁혀진 것으로 보인다.28) 

(단위: 만가구, 억원)

구분

실적(A) 가상실험 추정치(B) 추정치 대비 
실적 비율(A/B)

지원대상

(만가구)

총지급액

(억원)

지원대상

(만가구)

총지급액

(억원) 지원대상 총지급액

근로장려금 123.3 10,217 138.8 11,860 88.8% 86.1%

자녀장려금 104.7 6,417 114.2 7,511 91.7% 85.4%

합계 172.4 16,634 229.8 19,372 75.0% 85.9%

주: 2014년 가계동향조사 연간화 자료(4,904가구)를 이용하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정책

효과를 추정

자료: 가계동향조사자료(성명재외 3인, 2015)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표 24] EITC ․ CTC의 시뮬레이션 추정치와 실적치의 비교: 2015년

27)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평균지급액의 추정치와 실적치 간 차이는 다음과 같음:
 자녀장려금 차이 4.4만원 = 65.7만원(추정치) – 61.3만원(실적치)
 근로장려금 차이 2.6만원 = 85.5만원(추정치) – 82.9만원(실적치)

28) 홍보수단 다양화 및 누락자 방지를 위해서는 복지분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및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료)과의 지원대상자 자료공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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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득재분배효과

앞서 소득계층별 복지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는 지니계수29)를 이용하여 복

지지출에 대한 소득분배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2014년 가계동향조사 연간화 

자료의 소득분배를 살펴보면, 지니계수는 시장소득(Market Income)30) 0.3694, 민간

소득(Private Income) 0.3574, 총소득(Gross Income) 0.3357, 총소득에서 총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를 제한 세후총소득 0.3227로 각각 추정된다. 시장소득에서 민간

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기타 사회보장수혜) 등이 포함되면서 지니계수가 

점차 작아지는 등 이전소득으로 인해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세전총소득 0.3357에서 세후총

소득 0.3227로 0.0131(총소득 대비 3.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 지니계수
단계별 

차이 변화율

시장소득 경제활동을 통해 시장에서 얻은 소득 0.3694 

민간소득 시장소득 + 민간이전소득 0.3574 -0.0120 -3.3%

총소득 민간소득+ 공적연금+ 기타사회보장수혜 0.3357 -0.0217 -6.1%

세후총소득 총소득 – 총소득세 0.3227 -0.0131 -3.9%

주: 가계동향조사 연간화 자료(4,904가구) 이용하여 지니계수 분석

자료: 가계동향조사자료(성명재외 3인, 2015)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표 25] 지니계수: 2014년 가계동향조사 연간화 자료 기준

주요 복지제도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세후 총소득을 

기준으로 개별 사업의 지니계수 변화를 측정31)한 결과, 자녀세액공제를 제외한 모든 

29)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는 가구누적비율과 소득누적점유율을 연결하는 로렌츠곡선과 대각선

(완전균등선) 사이의 면적비율로,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함
30) 경제활동(노동, 자본 등)을 통해 시장에서 얻은 소득으로 임금,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이 해당
31) 자녀세액공제는 소득세에 포함되어 있으나, 나머지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가정양육수당 ․ 보육료

지원 등은 가계동향자료의 ‘기타사회보장수혜’ 항목에 포함 유무가 불분명함. 근로장려금 ․ 자녀

장려금 ․ 가정양육수당 등은 기타사회보장수혜에 포함되어야하나, 통계가 합산 처리되어 있어 개

별 금액을 알 수 없고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가계동향에 조사되지 않는 사례가 조사되었음. 
또한 영육아 및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의 경우에는 개별 가구에 직접 지원되는 방식이 아니라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통해 지원되는 것이므로 가계동향자료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하지만 
본 보고서는 개별 항목의 지니계수 기여분을 추정하는 것이므로, 자녀장려세제 이외의 5개 항목이 
모두 기타사회보장수혜에 포함되었다는 가정 하에 주요 복지제도 폐지시 지니계수의 변화 정도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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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출 항목은 분배개선효과가 있었으며, 6개 복지제도 전체적으로는 지니계수를 

0.0027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주요 복지제도의 지니계수 기여분을 추정한 

아래 표를 참고하면, 자녀세액공제를 폐지할 경우 지니계수는 0.0002 감소(0.3227

→ 0.3225)하여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녀세액공제가 소득

분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득하위 1~3분위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지급액([표 

17] 참조, 40억원)이 전체(1조 3,354억원)의 0.3%에 그치는 등 공제혜택이 주로 4분

위 이상 소득계층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항목의 경우 소득재분배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니계수 기여분을 살펴보면, 자녀세액공제 0.0002(소득분배 악화), 근로장려금 

–0.0011, 자녀장려금 –0.005, 재정지출사업(가정양육수당, 보육료지원) –0.0012 등 근

로장려금과 재정지출사업이 분배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근로장려금

의 예산 규모(1.2조원 추정치)가 재정지출항목(10.4조원)의 10분의 1 수준인 점을 감

안하면,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을 높이고 소득을 보전하고자 한 근로장려세제의 정책

목표가 일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제도의 경우,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복지혜택을 허용함에 따라 

예산규모에 비해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보인다.

항목
기존 지니계수

(A)

제도 폐지시 
지니계수(B)

차이
(C=B ‒ A)

변화율
(C/A)

조세지출 항목 0.3227 0.3241 0.0014 0.44%

자녀세액공제 0.3227 0.3225 -0.0002 -0.07%

근로장려세제 0.3227 0.3238 0.0011 0.35%

자녀장려세제 0.3227 0.3232 0.0005 0.15%

재정지출 항목 0.3227 0.3239 0.0012 0.38%

전체 항목 0.3227 0.3254 0.0027 0.84%

주: 1) 가계동향조사 연간화 자료(4,904가구) 이용하여 세후총소득(총소득 – 총소득세)을 기준으로 지니

계수(0.3227) 추정

   2) 현행 제도 유지시 지니계수인 ‘기존 지니계수’와 복지제도 폐지시 지니계수인 ‘제도 폐지시 

지니계수’로 구분

   3) 재정지출 항목은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보육료지원,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으로 구성

자료: 가계동향조사자료(성명재외 3인, 2015)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표 26] 주요 복지제도의 지니계수 변화: 2014년 가계동향조사 연간화 자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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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종합 및 정책 시사점

1. 관리체계 일원화

현행 복지제도는 조세징수기관인 국세청이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 등과 같은 

복지제도를 수행하는 등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에 따라 이원적으로 관리 ․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아우르는 통계자료 

구축 미비, 다중수혜가구에 대한 관리 미흡, 종합적인 중간 점검 및 평가 없이 지속

적인 제도 확대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이원적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개선방안으로 ① 근로장려세

제와 자녀장려세제 관리를 복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등 복지지출항

목을 한 정부부처로 일원화하는 방법과, ② 현재와 같은 큰 특을 유지하되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 등의 복지 조세지출제도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분리하여 기초연금법 및 양

육아보육법 등과 같이 별도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복지분야 사업이 

일관적으로 운영 ․ 관리되는 장점이 있으나, 국세청이 근로장려세제 시행 등에 대비 

2008년 3천여명의 인력을 신규채용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인력 재배치 등의 현실적

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가 복지분야 조세지출제도의 개정

에 대한 조세감면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기획재정부의 평가 및 조정을 받

는 점을 감안하면 보건복지부 또한 조세지출 관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도 

볼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를 국세청에서 시행하게 된 주된 이유 중 하나가 가구소

득을 파악하는데 국세청이 유리하다는 점과 저소득 근로계층의 근로의욕 증진을 목

적으로 나누어주는 방식인 ‘음의 소득세제’로 제도가 설계되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국세청에서 관련 인원을 충당한 현실적인 상황과 8년에 걸쳐 국세청

에서 제도를 운용해온 점 등을 감안하면 복지 조세지출제도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

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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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이원적 관리체계 일원적 관리체계

장점

∙ 조세지출의 경우 조세체계를 고려한

법률 개정 가능

※ 현재도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감안 

조세지출항목 개정

∙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아우른 전체

적인 통계 및 운영 ․ 관리 가능

∙ 다중지원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가능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단점

∙ 전체적인 통계 및 관리 미흡

 ‒ 정부 부처간 자료 교환 미흡

∙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다중지원에 

대한 제한장치 미비

∙ 근로장려세제 도입시 증원된 국세청

인력 재배치 문제

∙ 복지 주무부처의 복지확대에 대한 

견제기능이 떨어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27] 복지분야 관리체계의 현행 제도와 개선방안의 장단점 비교

다만, 전체적인 제도를 현재와 같이 운영하되 문제점을 보완하는 두 번째 방안

의 경우 큰 틀의 변화가 없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복지분야에 대

한 통합통계시스템 구축, 제도운영 개선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2. 통합통계시스템 구축 필요

추가적인 조치 중 하나로 복지분야 조세지출 및 재정지출 지원가구를 살펴보기 위

해, 국세청에서 인별 지원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제공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바탕으

로 종합적인 복지통계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독일 재무부는 2년에 한 

번씩 “보조금보고서(Subventionsbericht)”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조세특례항목

과 보조금항목을 함께 집계하도록 하여 양 지원을 엄격하게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통합적인 통계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사업을 관리하는 공급자 위주의 자료 집

계에서 벗어나 실제 수요계층인 가구를 중심으로 복지지출 규모를 파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 등의 사업

32) 이와 유사한 사례로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들 수 있음. 세금을 징수하는 국세청과 사회보험

료를 징수하는 공단 간의 업무중복 및 소득파악 제고를 위해, 과거 정부는 국민연금 ․ 국민건강보

험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통합하여 국세청 산하

에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 2006.11.16. 
정부 제안)을 제안하였으나 국회에서 계류하다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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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공급자 입장에서 수요대상과 예산액 등을 집계하고 있지만, 개별 가구입장

에서 복지지출 항목이 무엇이며, 지원되는 복지금액이 얼마인지 등에 관해서는 자

료가 집계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집계된 가구별 복지지출을 복지수요계층인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여 국가로부터 제공받는 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동 방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의 복지정책 및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이

해도가 높아져 조세저항이 낮아지는 효과도 부수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측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통합통계시스템을 발전시켜 현재 개별 사업별로 평가를 수

행하는 수준에서 탈피하여 아동 관련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 ․ 관리체계를 구축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3. 제도운영 개선

가. 다중지원항목에 대한 엄밀한 검토 필요

아동 관련 복지제도 실증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동일한 정책대상에 대해 재정지출

과 조세지출이 다중지원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정책대상에 대한 총 지원 규모를 파

악하고, 지원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동일한 정책목적과 대

상에 대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다중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지출의 관리가 

어려운 점, 다중지원항목에 대해 조세지출을 지양하고 재정지출로 일원화를 권장하

는 선진국 사례, 조세의 주목적이 국가재원마련인 점을 감안, 재정지출로 지원을 일

원화할 필요가 있다. 

조세는 정부지출을 위해 재원마련이 주요 목적이며 특정 분야 및 특정 경제행

위를 지원 또는 장려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

을 감안하여 영국, 독일 등은 조세지출제도를 평가할 때 재정지출과의 중복여부를 

확인하고, 한번 도입되면 폐지가 어려운 조세지출 지원은 지양하고 재정지출로 일

원화 하도록 권고하도록 지침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아래 표와 같이 다중지원되는 

항목을 재정지출로 일원화할 경우 국민에 대한 정부의 정책신호가 선명하게 전달되

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세지출제도의 폐지와 재정지출제도의 확대 등 정책조합을 

발표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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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다중지원 가능 다중지원 통제

장점
∙ 정부의 정책신호 전달이 용이

∙ 다양한 정책대상 선정 가능

∙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 중복지원에 대한 통제 가능

단점

∙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

∙ 전체적인 통제가 부족한 경우,

부처간 경쟁적인 제도 확대 가능성

∙ 정부의 선명한 정책신호 전달이 

어려울 수 있음 

∙ 정책수단이 제한됨

주: 여기서 다중지원은 중앙부처의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이 모두 재정지원되는 경우를 말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28] 다중지원 관련 현행 제도와 개선방안의 장단점 비교

예컨대, 영유아 아동을 부양하는 가구의 경우 자녀세액공제에서 ‘6세이하공제(1

인당 15만원)’와 ‘출생입양공제(1인당 30만원)’를, 자녀장려금에서 수급요건 만족시 

아동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조세지출제도 이외에도 가정양육수당

(월 10~20만원) 또는 보육료지원(월 29~69.2만원) 등의 재정지출사업도 다중수혜가 

가능하다. 분석결과, 영유아 양육가구는 자녀세액공제의 6세이하공제와 출생입양공

제 적용으로 인해 가구당 14만원씩 세금을 감면받게 되고 이로 인한 조세지출액은 

2,494억원33) 규모로 추정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조세지출액은 개인 입장에서 복잡

한 소득세 계산방식, 1년에 한번 지원되는 점 등으로 인해 수혜가구 또는 수혜예상

가구가 이를 인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관련 조세지출제도를 재정

33) 동 조세지출액에 관한 상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단위: 만가구, 만원, 억원)

지원대상

가구수 

현행제도

(A)

영유아 관련 

자녀세액공제 조정(B)

차이

(B–A)

평균지원액 총 지원액 평균지원액 총 지원액 평균지원액 총 지원액

조제지출만 453.7 47 21,388 47 21,371 0 –16

다중수혜 174.0 528 91,870 514 89,392 14 –2,478

재정지출만 53.1 438 23,230 438 23,230 - -

전체 680.7 201 136,488 197 133,993 –4 –2,494

주: 1) 지원가구수는 기존 제도와 자녀세액공제 조정방안 모두 동일

   2) 가계동향조사 연간화 자료(4,904가구) 이용하여 조세지출 항목(자녀세액공제, EITC, CTC)과 

재정지출 항목(가정양육수당, 영유아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의 정책효과 분석

   3) ‘영유아 관련 자녀세액공제 조정’은 6세이하공제 및 출생입양공제를 제외시 정책효과임

자료: 가계동향조사자료(성명재외 3인, 2015)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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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제도로 통합하는 등 제도를 재설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술하였듯이, 자녀양육 관련 지원의 경우 조세지출제도는 자녀장려금과 자녀

세액공제의 동시 수급을 제한하고, 재정지출사업의 경우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지

원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되거나 유사한 복지제도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의무적으로 협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4). 최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복지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중

앙정부 복지사업과 중복되는 지자체 사업의 경우, 복지재정의 효율화 관점에서 보

건복지부가 2013년부터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 ․ 조정제도35)를 운영하고 있다. 하

지만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정책대상이 유사하거나 다중지원되는 복지제도에 대

해서는 현재 법적 제한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며, 중앙정부의 관리체계도 보

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종합적인 관리가 미흡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복지분야 지원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나. EITC ․ CTC 회계처리 개선 등

재정지출 성격이 강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예산소요액을 세출예산에 포함시

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복지분야 조세지출제도는 법에 근거하여 세

입세출 외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환급가능형 세액공제항목(근로장려금,  자

녀장려금)의 조세지출액은 예산세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2015년 1.7조원)은 국세청을 통해 징수된 소득세수(내국세에 포함)가 일반회계 세

입예산에 편입되지 않고 바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포함)으로 지급되는 등 세입

세출예산 외로 운영되고 있다. 동 항목들은 재정지출과 같이 현금지급되는 등 지출

성격이 강하고 그 규모가 확대추세에 있는 점(2009년 0.5조원 → 2015년 1.7조원)을 

감안 세출예산으로 집계할 경우, 예 ․ 결산시 보다 엄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보다 

정확한 복지지출 수준 산정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측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근로 ․ 자녀 장려금 중 세액감면분은 현행과 같이 조세지

34) ~한재명 ․ 김성수,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현안과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

가현안보고서 제58호, 2016.1, 59~60쪽 참조하여 재작성
35)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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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로 관리하되 나머지 현금지급분은 세입세출 예산항목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고려

해 볼 수 있다. 아래 그림을 참조하면, 현재는 징수한 소득세를 국세청에서 국고금 

형태로 보유하다가 장려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새로운 운영방식은 징

수한 소득세를 세입예산에 편입한 후, 세출예산에 의거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

다. 동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총수입과 총지출은 장려금 규모만큼 모두 증가하

여, 2016년 기준으로 총수입은 391.2조원에서 392.9조원으로, 총지출은 386.4조원에

서 388.1조원으로 모두 1.7조원씩 증가하게 된다. 다만, 운영방식 변경으로 인해 증

가한 소득세입이 내국세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내국세에 연동하여 교부되는 지

방교부세(내국세의 19.24%36), 2015년 기준 3,200억원)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27%37), 3,370억원)이 모두 증가할 수 있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38)

[그림 12]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운영방식 변경
 

   주: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27%)은 내국세에 연동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6)「지방교부세법」제4조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인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부
동산교부세(종합부동산세 총액), 소방안전교부세(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액의 20%)로 구성

37)「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에 따라,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액으로 구성
38) 내국세 산정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제외조항 신설 및 교부율 하향조정 등을 통해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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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경우 지급요건을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기관인 국세청의 복지제도 운용 및 국세청이 소득을 파악하지 못하는 가구의 

존재 등으로 인해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

다. 현재 국세청은 가용한 정보를 이용하여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자에게 문자와 유

선통화를 통해 안내하고, 신청기간(매년 5월)이 지난 후에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근로장려금 실효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자 소득자료39) 등의 공유를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또한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급가능성

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장려세

제,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등 복지분야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 심층평가를 수

행할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 등 형평성40)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41)

39) 근로복지공단에서 징수업무를 보는 산재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는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100% 부담함. 이로 인해 고용

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가입하는 산

재보험에는 개인이 가입되어 근로소득 정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음
40) 현재 조세지출 심층평가 운용지침에 따르면, 조세지출 평가는 타당성, 효과성, 효율성 분석을 거

치게 되며 소득재분배 효과는 효과성분석에 해당
41) 본 보고서는 주요 복지제도를 대상으로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별 지원현황과 시사점을 

파악한 것으로, 아동 관련 제도의 운영으로 인한 출산율 제고효과 등의 효과분석은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둠. 또한, 여기에서는 아동 관련 복지제도에 대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현황을 파

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아동 관련 복지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 타 복지지출 분

야와 법인의 연구개발(R&D) 분야 등에서도 이와 같은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향후 본 

보고서와 유사한 분석 및 논의가 타 분야에서도 촉발될 수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 분석대상으

로 삼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환급가능형 세액공제 항목으로 다른 조세지출제도(비환급

가능형 세액공제)와 구분되는 점을 감안하고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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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주요 복지제도 개요

1. 근로장려세제

(1) 개요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고 근로를 촉

진시키기 위해, 국세청이 조세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현금 지급하는 제도이다. 

EITC는 근로빈곤층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

어주는 방식의 제도로서, 국민기초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근로

유인을 제고함으로써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그림 2 참조). 현재 OECD 국가 

중 미국(1975년 도입) ․ 영국(1988년) ․ 스웨덴(2007년) 등 16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 우리나라는 2006년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였고 

2009년부터 시행하여 왔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제도를 개정하고 국세청에

서 시행하고 있는데, 매년 5월에 신청을 받아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근로빈곤층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ITC는 제도도입 이후 수혜대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123만 가구까

지 확대됨에 따라 1조원 규모로 제도가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근로자와 일부 자영

업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만 수혜대상으로 한정하였으나, 2015년부터 자영업자

에 대해서도 EITC가 적용됨에 따라 지급가구수와 총 지급액이 모두 크게 증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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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독가구의 경우, 현재 60대 노인단독가구에 대해서만 최대 70만원의 혜택이 

돌아가지만 추후 단독가구의 연령이 확대(2016년 50대 이상, 2017년 40대 이상)될 

예정이어서 제도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위: 만가구, 만원, 억원)

단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가구수 만가구 59 57 52 75 78 85 123

평균지급액 만원 77 77 77 82 72 92 83

총 지급액 억원 4,537 4,369 4,020 6,140 5,618 7,745 10,217

주: 근로장려금은 전년도(2014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금년도(2015년) 근로장려금이 지급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2009~2015년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소득 ․ 재산 ․ 주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수급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 한

해, 가구유형별로 근로장려금을 차등지원하고 있다. 소득은 근로 ․ 이자 ․ 배당 ․ 연금 ․
사업 ․ 기타 소득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은 부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주

택 ․ 토지 및 건축물 ․ 승용차 ․ 전세금 ․ 금융재산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소득조건

․ 단독가구  (최대지급액 70만원): 1,300만원 미만

․ 홑벌이 부부가구(최대지급액 170만원): 2,100만원 미만

․ 맞벌이 부부가구(최대지급액 210만원): 2,500만원 미만

재산조건 1억 4천만원 미만(1억원 초과시 50% 지급)

주택조건 무주택 또는 1주택

주: 1) 60세 이상의 경우(2016년부터 50세 이상, 2017년부터 40세 이상)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근로장려금 수급조건

(2) 제도연혁

근로장려세제는 도입 이후 적용대상이 근로소득자에서 자영업자까지 확대되고, 지

급기준이 꾸준히 완화되어 왔다. 2006년 12월 30일 제도 도입 이후(조세특례제한법 

제10절의2), 2008년 연소득 기준으로 2009년 9월에 국세청을 통해 처음으로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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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급되었다. 이후 2011년 세법개정을 통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최대지급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012년 세법개정을 통해 60대 이상 노인

단독가구까지 제도가 확대되고 2015년부터 자영업자에게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

도록 하였다. 현 정부 들어 EITC가 크게 확대되었는데,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① 기초생활수급자 포함(기존에는 이중적용 불가), ② 단독가구 적용확대(2016년 50

대이상, 2017년 40대이상), ③ 지급기준(가구원구성) 변경 및 소득기준 완화, ④ 재

산요건 완화, ⑤ 주택요건 완화 등 대대적으로 제도가 개편되었다. 

개정 

연도

2008년

(’09년 적용)

2011년

(’12년 적용)

2012년

(’13년부터 적용)

2013년

(’14년부터 적용)

적용

대상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좌 동)

ʼ15년부터 자영업자 

확대

(좌 동)

신청 

제외자

신청일 직전연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주거 ․ 생계 ․ 교육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자

신청연도 3월 중 

국민기초생보법상 주거

․ 생계 급여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부양

자녀

1인(18세미만) 이상 

(3인가족 기준)

(좌 동)

무자녀가구 추가

(단, 배우자 필요)

(좌 동)

60세 이상 단독가구 

추가

부양자녀조건 폐지

소득

요건

․
최대

지급액

부부합산

1,700만원 미만

최대 120만원 지급

부양

자녀

소득
기준

(만원)

최대
지급액
(만원)

없음 1,300  70

1인 1,700 140

2인 2,100 170

3인~ 2,500 200

(좌 동)

구성
소득
기준

(만원)

최대
지급액
(만원)

단독

가구
1,300  70

홑벌이 2,100 170

맞벌이 2,500 210

*단독가구 기준: 60대이상, 

ʼ16년 50대, ʼ17년 40대 

단독가구 각각 추가

재산 

요건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등 

합계 1억원 미만

(좌 동) (좌 동)

1억 4천만원 미만

(1억원 초과시 근로 

장려금의 50%만 지급)

주택 

요건

무주택

(5천만원이하 

1주택 포함)

무주택

(6천만원이하   1주택 

포함)

(좌 동)
무주택 또는 1주택

(주택가격기준 삭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근로장려세제 제도연혁



58 ∙ 부 록

2. 자녀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CTC, child tax credit)는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부양자녀42) 1인당 

30~50만원씩 장려금을 현금지원하는 제도이다.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관련 근거

가 마련되었고, 2014년 소득을 기준으로 2015년에 처음으로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었

다. CTC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하에 근로장려세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도가 운

용되고 있으며, 국세청이 조세환급 형태로 장려금을 현금 지급하고 있다.

CTC는 EITC와 동일하게 재산조건, 주택조건 등이 적용되지만, 총급여조건이  

EITC (2,500만원 이하)에 비해 ‘4,000만원 이하’로 적용대상이 더 넓다. 가구당 지급

금액의 경우, EITC를 지급받는 부부가구는 자녀 1인당 자녀장려금을 50만원씩 지

원받게 되며, 가구소득이 2,100만원(맞벌이 2,500만원)에서 4,0000만원 이하인 가구

는 재산 및 주택 요건 만족시 소득에 따라 30~5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다만, 

재산이 1~1.4억원인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의 50%(부당자녀 1인당 15~25만원)만 지

급되며, 자녀세액공제를 수령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0제2항에 따

라 자녀장려금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104.7만가구이며 

이로 인한 재정소요액은 6,417억원으로 집계된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현황을 

나타낸 아래 표를 참고하면, 자녀장려금 지원가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

시에 수령한 55.5만가구와 자녀장려금만 지급받은 49.1만가구로 구분되며, 평균적으

로 가구당 61.3만원씩 자녀장려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만가구, 만원, 억원)

단위
근로장려금(A+B) 자녀장려금(B+C)

EITC만(A) 동시지급(B) CTC만(C)

가구수 만가구 123.3 67.8 55.5 49.1 104.7

평균지급액 만원 82.9 74.0 166.0 48.9 61.3

총 지급액 억원 10,217 5,017 9,215 2,403 6,417

주: 근로장려금은 전년도(2014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2015년에 장려금이 지급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2015년

42) 부양자녀란, 18세미만의 자녀 또는 입양자(재혼 배우자의 자녀 포함,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장애인(연령 제한 없음)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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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세액공제

(1) 개요

자녀세액공제(tax credit for households with children)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 자녀 1인당 15~75만원씩 종합소득산

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자녀세액공제는 세부적으로 기본공제, 6세이하공제, 

출생 ․ 입양공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항목 내에서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앞서 설명하였듯이 자녀세액공제를 수령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중복하여 지원받

을 수 없다.

「소득세법」제59조의2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자녀가 둘째 이하인 경우에는 자

녀 1인당 15만원씩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0만원에 셋째부터 

1인당 30만원씩 더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

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부터 15만을 추가로 공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

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인당 30만원을 공제하고 있다. 부양자

녀가 2명(4세, 8세)이 있는데 올해 출산을 한 경우를 예로 들면, 자녀 3명에 대한 

기본공제액 60만원, 6세이하 자녀 2명에 대한 공제액 30만원(2명×15만원), 출생입

양공제 30만원 등 총 자녀세액공제액은 120만원으로 볼 수 있다. 첫째의 경우 기본

공제 15만원, 둘째의 경우 기본공제 15만원, 6세이하공제 15만원 등 총 30만원, 셋

째의 경우 기본공제 30만원, 6세이하공제 15만원, 출생입양공제 30만원 등 총 75만

원을 각각 공제받는데, 부양자녀수가 늘어날수록 한계공제액이 늘어나는 구조이다.  

(단위: 만원)

규정 자녀수별 공제액

기본공제
둘째까지 인당 15만원

셋째부터 인당 30만원

자녀수 1 2 3 4 5

공제액 15 30 60 90 120

6세이하공제
2명이상인 경우

둘째부터 인당 15만원

자녀수 1 2 3 4 5

공제액 - 15 30 45 60

출생입양공제
당해연도 출생 ․ 입양시

인당 30만원

자녀수 1 2 3 4 5

공제액 30 60 90 120 15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녀세액공제 항목별 세액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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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소득을 기준으로 2015년에 신고된 자녀세액공

제 내역은 공제신고인원 466.3만명, 세액공제액 1조 2,310억원으로 집계된다. 근로

소득자와 종합소득자 모두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먼저 1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통해 자녀세액공제를 신고한 인원은 372.4만명이고 여기에 종합소득세

신고자(근로소득자 중복신고 인원 제외) 중 자녀세액공제를 신고한 인원 93.9만명

(추정)을 더하면 전체 공제대상자는 466.3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한 전체 세액

공제액은 1조 2,310억원으로 집계되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26.4만원씩 세부담이 감

소한 수준이었다. 근로소득세 신고자의 전체 자녀세액공제액은 9,570억원으로 전체 

공제액의 77.7%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단위: 만명, 억원, 만원)

공제인원 세액공제액 평균공제액

종합소득세신고자(A, 실적) 123.0 3,592 29.2

근로소득자 중복신고(A1, 추정) 
 

29.2
(20.1%) 

851
(22.3%)

29.2

종합소득자(A2, 추정) 
 93.9 2,741 29.2

근로소득세신고자(B, 실적)
372.4

(79.9%) 
9,570

(77.7%) 
25.7

자녀세액공제 전체(A2+B, 추정) 466.3 12,310 26.4
주: 1) 근로소득 외에 기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신고를 하였더라도 추

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세통계연보상 근로소득세 신고자료와 종
합소득세 신고자료에 이중으로 신고된 인원(2014년 119.7만명)이 있음

   2) 국세통계연보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인원(505.3만명) 중 근로소득자 중복신고인원(119.7만명)
과 이외 신고인원(385.5만명)의 자녀세액공제 자료가 집계되지 않고 있음. 이에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대비 근로소득자신고자(23.7%) 및 종합소득자 신고인원 비율(76.3%)을 각각 적용하
여 신청인원과 자녀세액공제액을 추정

   3) 자녀세액공제는 2014년 소득을 기준으로 2015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를 적용받음

   4) 괄호( ) 안은 전체 대비 비중(%)을 나타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자녀세액공제액 추정: 2014년 소득기준

(2) 제도연혁

자녀세액공제는 기존의 출산 ․ 입양공제, 다자녀추가공제, 6세이하 자녀공제 등의 소

득공제 항목을 2014년부터 통합하여 세액공제로 개편하면서 신설되었다. 2013년까

지는 6세이하공제(인당 100만원), 출산 ․ 입양공제(인당 20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



부 록 ∙ 61

(인당 100~200만원) 등 소득공제 형식으로 지원되었으나, 2014년부터는 자녀세액공

제로 통합 ․ 관리하고 있다. 다만 2014년 1월 1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6세이하공

제, 출산 ․ 입양공제 등의 세부내역은 폐지되었으나, 2015년 연말정산 사태로 인해 

2015년 5월 13일 세법개정을 통해 동 세부내역이 재도입되고 2014년 소득분에 대

해서도 소급적용43)되어 기존의 공제항목이 현재도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단위: 만원)

’96~’03 ’04~’06 ’07 ’08 ’09~’10 ’11~’13 ’14~’16

6세이하 공제 50(신설) 100 100 100 100 100 폐지

출산 ․ 입양공제 200(신설) 200 200 폐지

다자녀 추가공제 50(신설) 50 50 100~200  폐지

자녀세액공제 신설
주: 1) 둘째부터 인당 50만원씩 공제 적용
    2) 둘째는 100만원, 셋째부터는 200만원씩 각각 공제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녀 관련 소득세 공제제도의 변화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자녀 관련 조세지출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기존의 자녀 

관련 소득공제제도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그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6세이하 ․ 출산입양 ․ 다자녀 소득공제로 인해 

2011~2014년 동안 평균 5,597억원의 재정이 소요되었으나,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
운용되면서 그 규모가 평균 1조 2,035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단위: 억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6세이하 공제 2,457 1,801 1,923 n/a 폐지

출산 ․ 입양공제 637 448 494 n/a 폐지

다자녀 추가공제 2,235 3,218 3,306 n/a 폐지

자녀세액공제 11,670 12,399 

합계 5,329 5,467 5,723 5,868 11,670 12,399 

’15년 전후 평균 5,597 12,035
주: 2015~2016년 조세지출액은 추정치임. 2014년의 경우 소득공제 3개 항목의 감면액 규모 미집계
자료: 조세지출예산서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자녀 관련 조세지출액: 2011~2016년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15.5.13.)의 부칙(법률 제13282호)에 따라 자녀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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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정양육수당

(1) 개요

가정양육수당은 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줄이고 부모의 선택권(보육시설, 가정양육)

을 강화하기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양육아동에게 1인당 10~20만원

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으로 어린이집이

나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아동이며, 2013년부터 소득과 

무관히 전 계층을 수혜대상으로 하고 있다. 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제34조2에 

따라 일반아동의 경우 만0세 월 20만원, 만1세 월 15만원, 만2세 이상 월 10만원으

로 차등지원하고 있다(장애아동: 만0~2세 월 20만원, 만3세 이상 10만원).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아래 표 참조), 보건복지부는 97.8만명의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

원함에 따라 1조 8,557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가정양육수당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며, 사업시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경상보조방식으로 운용

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는 서울 25~45%, 

지방 55~75%로 지역별로 국고보조율을 차등적용하고 있다44).  

(단위: 억원)

단위 2015추경예산 2016예산 차이

지원인원 만명 97.4 97.8 0.4

연평균 지원금액 만원 189 190 0.4

(월기준) (만원) (15.8) (15.8) (0.0)

예산액 억원 18,440 18,557 117

중앙정부 억원 12,115 12,192 77

지방자치단체 억원 6,325 6,365 40

평균 국고보조율 %, %p 65.7 65.7 -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가정양육수당 지원 현황: 2016년 예산

44) 가정양육수당 국고보조율의 경우 기본적으로 서울 35%, 지방 65%로 하되, 사회복지비 지수와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고보조율을 ±10%p 가감하여 적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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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연혁

가정양육수당은 영유아 보육지원과 함께 무상보육정책 확산의 영향으로 2013년부

터 소득과 무관히 전 계층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로 전환되었다. 

2012년 이전에는 차상위가구(약 소득하위 15%)에 한하여 만0~2세에 대해서만 양

육수당이 지급되었으나, 2012년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45)로 인해 가정양육영아가 대

거 보육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2013년부터 가정양육수당의 지원대상도 기존 만0~2

세에서 만0~5세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폐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2013년부터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 관련 재정소요, 특히 지자체의 예산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2014년부터 국고보조율을 15%p 인상하여 중앙정부의 부담률을 높인 바 있다. 

가정양육수당의 사업 규모를 살펴보면, 총 규모는 2011년 1,807억원에서 2016

년 1조 8,557억원으로 6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제도가 확대되기 이전

인 2011~2012년 평균 규모가 2천억원 수준이던 사업 규모는 연령조건과 소득조건

을 모두 확대한 2013년 이후 평균 1.8조원 규모로 크게 증가하였다. 지자체의 예산 

부담규모는 2012년 1천억원에서 2013년 7천억원대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4년 국

고보조율 인상 이후 부담액이 6천억원대로 다소 감소하였다.

(단위: 억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제도

연혁

연령조건 만0~2세(유아) 만0~5세(영유아)

소득조건 차상위계층 전계층

국고보조율 서울 20±10%, 지방 50±10% 서울 35±10%, 지방 65±10%

지출

금액

보건복지부 916 1,120 7,929 12,153 12,115 12,192 

(평균 국고보조율) (50.7%) (51.0%) (51.0%) (64.4%) (65.7%) (65.7%)

지방자치단체  891 1,077 7,622 6,718 6,325 6,365 

합계 1,807 2,198 15,551 18,871 18,440 18,557 

’13년 전후 평균 2,003 17,855

주: 1) 2013~2016년 지방자치단체 가정양육수당 지출금액은 보건복지부가 예산안 편성시 계산한 

국고보조율을 바탕으로 추정

    2) 2011~2014년은 결산금액, 2015~2016년은 (추경)예산금액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가정양육수당 제도연혁 및 지출액: 2011~2016년

45) 2012년부터 누리과정 시행으로 인해 만5세 아동(소득조건 없음)의 보육료가 지원되었고, 만0~2세 
영아의 보육료지원이 기존 소득하위 70%에서 전계층(소득조건 폐지)으로 확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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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유아 보육료지원

(1) 개요

영유아 보육료지원은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

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은 비장애아동의 경우 소득과 무관한 전계층 만0~5세 아동(다문화 가족 자녀 포함)

이며, 장애아동은 만12세 이하까지 보육료가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만0~2세의 경우 

2016년부터 부모 실수요를 감안하여 종일반, 맞춤반으로 구분하여 아동의 나이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다46). 다만, 2015년부터 만3~5세 어린이집 보육료는 누리과정

에 포함되어 지방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만0~2세 보육료와 달리 시설유형과 

무관하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월 22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료(누리과정 제외) 지출액은 4조 4,278

억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이 중 66.9%(평균 국고보조율)인 2조 9,618억원은 중앙정

부에서, 나머지 1조 4,661억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분 단위
비장애아동(만0~2세) 장애

아동

시간 

연장

긴급

바우처
합계

만0세 만1세 만2세

지원인원 만명 75.2 10.6 27.7 36.9 1.1 4.6 15.0 95.9

월평균단가 만원 46.8 69.2 49.0 38.0 44.5 10.4 5.0 38.5

예산액 억원 42,209 588 574 908 44,278

복지부 억원 28,234 393 384 607 29,618

지자체 억원 13,975 195 190 300 14,661

주: 평균 국고보조율은 66.9%임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영유아 보육료지원 현황: 2016년 예산

(단위: 만명, 만원)

46) 2016년 예산기준 비장애아동 만0~2세 영유아 보육료의 지원 인원 및 단가는 아래 표와 같음

구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인건비 지원 미지원 인건비 지원 미지원 인건비 지원 미지원

종일 맞춤 종일 맞춤 종일 맞춤 종일 맞춤 종일 맞춤 종일 맞춤

인원 1.3 0.3 7.2 1.8 3.3 0.8 18.9 4.7 4.4 1.1 25.2 6.2

월단가 40.6 32.5 77.8 62.2 35.7 28.6 53.7 43.0 29.5 23.6 41.3 33.0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단위: 만명,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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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연혁

영유아 보육료지원(어린이집)은 2012~2013년 무상보육의 단계적 확대로 인해 제도

의 수혜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을 정리한 다음 표를 참조

하면, 2011년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만0~5세 영유아에 대해서만 어린이

집 보육료를 지원하였다. 2012년 만0~2세 및 만5세 아동에 대해서는 소득과 무관

하게 보육료지원을 확대한 후 2013년부터는 만0~5세 전체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016년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아동 전체가 보육료지원을 받고 있다. 

무상보육과 더불어 누리과정47)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지자체, 지방교육청) 간 재원부담액도 크게 변화하였다. 누리과정은 만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보건복지부 관리)과 유치원(교육부 관리) 등 보육시설과 

관계없이 공통적인 교육 ․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2012년 만5세를 시작으

로 2013년 만3~5세로 확대되었다. 교육부가 누리과정을 주관함에 따라 예산은 기

본적으로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48)을 교부받은 지방교육청에서 부담하게 된

다. 다만 2013년부터 누리과정이 소득에 만3~4세 아동까지 확대됨에 따라 보건복

지부에서 일부 어린이집 아동에 대해서만 지방교육청을 대신하여 보육료를 일시적

으로 부담하다가, 2015년 이후에는 지방교육청이 어린이집 ․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지원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경우, 만0~2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3~5세에 대

해서는 지방교육청에서 예산을 각각 담당하는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다.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료 규모는 무상보육 확대로 인해 2013년 정점에 달한 후 

2014년부터 감소하여 2016년 현재 4.4조원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

체가 부담하는 어린이집 보육료지원 전체 규모를 살펴보면49), 2011년 4조원 규모에

서 2013년 5.5조원으로 증가한 후 점차 감소하여 2016년 현재 4.4조원으로 집계되

었다. 특히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확대됨에 따라 2012년부터 예산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예비비 형태로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한 바 있다. 

2014년 이후부터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방교육청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부담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부담하는 영유아 보육료지원 예산은 점차 감소하였다. 

47) 누리과정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27쪽의 박스글을 참고하기 바람
48) 내국세액의 20.27%와 교육세액으로 구성. 2015년의 경우 내국세분 34.7조원, 교육세액 4.7조원 

등 39.4조원의 교육재정교부금이 지방교육청에 교부
49) 지방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유치원 보육료와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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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료지원 또한 가정양육수당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에 대응하여 일부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 지자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지

방교육청의 누리과정 재원부담 증가, 국조보조율 인상 등으로 인해 2011년 2조원에

서 2016년 1.5조원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2016년의 경우 지원

대상을 종일반 ․ 맞춤반으로 구분하여 보육료를 차등지원함에 따라 전년에 비해 예

산규모가 다소 감소하였다. 

(단위: 억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지원 

대상

(재원

부담

주체)

만0~2세
하위 70%

(복지부)

전체

(복지부)

만3세 〃
하위70%

(복지부)

전체

(하위70%, 복지부

상위30%, 교육청)

전체

(교육청)

만4세 〃 〃 〃 전체(교육청)

만5세 〃 전체(교육청)

국고보조율 서울 20±10%, 지방 50±10% 서울 35±10%, 지방 65±10%

지출

금액

보건복지부 20,023 26,391 27,361 33,292 31,377 29,618  

(국고보조율 ) (50.4%) (50.5%) (50.2%) (65.9%) (65.7%) (66.9%)

지자체 매칭예산 19,677 21,555 17,227 17,227 16,381 14,661 

국비 지원  - 4,115 5,607 - - -

전체 39,700 52,245 54,522 50,519 47,758 44,278 

(국비 비중) (50.4%) (58.4%) (60.5%) (65.9%) (65.7%) (66.9%)
주: 1) 보육료를 종일반과 맞춤반(종일반 단가의 80%)으로 구분하여 차등지원

   2) 평균 국고보조율 = 보건복지부 지출액 ÷ 전체지출액

   3) 지방자치단체 지출금액의 경우, 2011 ․ 2012 ․ 2014년은 실적치이며, 2013년은 자료가 집계

되지 않아 2010~2012년 평균 국고보조율(50.2%)을 이용하여 추정하였고, 2015~2016년은 

정부 예산안에서 사용된 수치(추정)임
   4) 국비(행정자치부 예산)에서 예비비 및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

   5) 국비비중=(보건복지부 지출액+국비지원액) ÷ 전체지출액

   5) 2012~2014년은 결산금액, 2015~2016년은 예산금액 기준

   6) 영유아 보육료(어린이집) 지출금액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영유아 보육료(유치원) 관련 지출금액은 다음의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을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영유아 보육료지원 지출액: 2011~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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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누리과정이란 만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 및 보육 과정으로, 

2012년 3월 만5세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다. 제도가 도입된 2012년에는 유

치원에 다니는 소득하위 70% 이하 만5세 아동에게만 보육료가 지원되었으나 현재

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 전체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단가는 연령과 관계없이 어린이집 월 22만원, 사립유치원 월 29만원(기본 

22만원, 방과후과정 7만원), 공립유치원 월 11만원(기본 6만원, 방과후과정 5만원)으

로 각각 책정하고 있다. 누리과정 아동에 대한 연도별 재원부담액을 나타낸 아래 

표를 참조하면, 누리과정 전체 지원규모는 2012년 1.6조원에서 2016년 4.0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2012 2013 2014 2015 2016

어

린

이

집

만3세 미시행
소득하위 70%

(복지부, 지자체 매칭예산)
소득상위 30%(교육청)

전체(교육청)

만4세 미시행
하위70%

(복지부, 지자체 )
하위70%(교육청)

전체(교육청)

만5세 전체(교육청)

만3세 하위70%(교육청) 전체(교육청)
유

치

원

만4세 하위70%(교육청) 전체(교육청)

만5세 전체(교육청)

전체 지출액 16,041 34,239 38,665 39,407 40,250

보건복지부 - 3,827 2,948 - -

지자체매칭  - 3,920 1,562 - -

지방교육청 16,041 26,492 34,155 34,343 37,250

국비 지원  - - - 5,064 3,000 
주: 1) 2013~2014년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하위 70% 이하 아동에 대한 보

육료를 지원하게 되는데, 2014년부터 영유아 보육료지원 국고보조율이 전년대비 15%p 인
상됨에 따라 2014년 지자체 지출금액이 감소

   2) 국비(행정자치부 예산)에서 목적예비비 형식으로 지방교육청 누리과정 지원예산 편성

   3) 2012~2014년은 결산금액, 2015~2016년은 예산금액 기준임

자료: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재원별 부담 추이: 2012~2016년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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